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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automobileinsurancehasdeveloped astonishingly with the
improvementofautomobileinsurancesystemsand standard clausesforthe
victims ofautomobile accidents,the victims rarely getenough salvation
becauseminimum compensationhasbeenpreferredtopositivecompensation
inKoreawherehighautomobile-accidentratehasbeenreported.
Besides,thestatusofclauseisabsoluteinautomobileinsurancepolicies,and
importantstandardsforinterpretingthecontractandtheamountofdamages
playacrucialroleincompensatingthelossoflifeandproperty.

Even though the usefulness and the necessity ofautomobile insurance
clauseshavebeen proved tobeindispensablein automobileinsurance,the
contractorcannotbe protected by automobile insurance unlesshe orshe
acceptsthewholeclausesbecauseatypical"Adhesioncontract"isonlymade
one-sidedly by insurancecompanieswho areequipped with expertiseand
experience.
Furthermore,insuranceconsumershavehadahardtimeunderstandingthe

clauses,andinsurancecompanieshavecausedalotofproblemsinterpreting
theclausesone-sidedlyandarbitrarily.That'swhyconsumersaredissatisfied
withinsurancemoneyestimatedbythe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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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research focuseson coordinating the interestsofboth partiesand
minimizingtheproblemsrelatedwiththeinterpretationofclausesand,atthe
sametime,protectingtherightsofinsuranceconsumers.
An overall and systematic improvement can be achieved by the

investigation ofcurrentautomobile insurance clauses which stillhave a
variety ofproblemsin spite ofa steady revision ofclausesin orderto
expandtherangeofcompensationandstandardofpayment.

Inthisresearch,mydetailedinvestigationaimstoimproverelatedlawsand
clauses(whicharementionedinthispaper)inordertooptimizeautomobile
insuranceclausesanddefendtherightsofinsuranceconsumers.Thiswillbe
doneonthebasisofaninvestigationofunreasonableclausesthatneedtobe
modified.Itwillespecially focuson clausesthatevoke complaintsfrom
insurance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which inquire into the
problems,withregardtotherelatedlaws,throughresearch.

Inaddition,toughercompetitionfordevelopingautomobileinsurancepolicy
has been expected to arise because ofa complete liberalization ofthe
premium rateofautomobileinsurancethatcameintoeffecton August1st
2001. Thereforetherehasbeenanexpansioninthevarietyofchannelsof
insurancesalesandarapidchangeofprice-competitivesystems. Asaresult,
theclausesaresupposedtoberevisedinfavorofthecustomer'sconvenience
with prioritygiven tothesixbasicrequisites,such as(1)Thesecurityof
fairness;(2)Clausesthatleavenogap interpretation;(3)Theassuranceof
tradeandagreement; (4)Regulationswhichareeasytounderstand; (5)The
appropriatecompensation;and(6)Thereflectionof theconsumer'sopinion
andthesecurityoftransparencyinclauses.
-------------------
[KeyWords]Automobileinsurance,AutomobileInsuranceStandardClauses,
Adhesioncontract,Automobileinsuranc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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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111節節節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은 반면에 또 한
편으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라고 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또한
자동차사고는 엄청난 직․간접적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 5월 기준으로 16,826,984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1)이러한 추세로는 2005년말에는 1,7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이제 자동차는 육상운송의 중추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사회적 손실의 폭발적
증가는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의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자료에 의하면,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는 2000년 총290,481건(사망 10,236명,부상 426,984명),2001년 총260,579건
(사망 8,097명,부상 386,539명),2002년 230,953건(사망 7,224명,부상
348,184명),2003년 240,832건(사망 7,212명,부상 376,503명),2004년 총
220,755건 (사망 6,563명,부상 346,9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
년도만을 놓고 보더라도 교통사고 건수는 총22만여 건이고 이중 사망사고
는 6,563명으로 1일 평균 17.98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2)결국 그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꾸준한 정부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가 3.9명으로3) 여전히 OECD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

1) 통계청,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799,303대를 기록하여 전체의 64.1%,화물차가
3,078,114대로 18.4%,승합차가 1,176,037대로 7.1%,이륜차(50㏄ 이상)가 1,726,169대로
10.1%,특수차가 47,361대로 0.3%를 차지하고 있다.

2)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http://www.rtsa.or.kr/stat/stat021.jsp?tb=2),‘교통사고 사상자
현황’,2005년 12월 20일자 확인.

3)앞의 인터넷 자료,‘교통사고 사상자 현황’,2004년말 차량대수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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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으며,다만 2001년까지 보유하였던 OECD가입국 중 교통사
고 최다 다발국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교통사고
사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사망자 1인당 3억7천만원,부
상자 1인당 760만원에 이르고 있다.4)
자동차보험제도는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

도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
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5)다시
말하면,“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야기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
종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자동차보험제도는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에게
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아울러 기업에게도 경영의 안
정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자동차보험제도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
분야 중 자동차보험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
한 사실이다.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
으며,이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보
험제도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지만,교통사고 발생
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현실 때문에 적극적인 보상제도 보다
는 최소한의 보상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제도 및 약관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의 법원(法源)으로 “상법 제4편 보험편”(제1장 통칙,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제5절 책임보험,제6절 자동차보험,제3장 인보험
제3절 상해보험 등),“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률이 있
으나,상법상 자동차보험 조항은 3개 조항에 불과하다.따라서 자동차보험

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푸른신호등,2003년 3월호,56면.
5)김성태,保險法講論,법문사,2001,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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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계약 내용의 결정과 해석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업무용자동차보험,영

업용자동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자율화 조치6)이전에는 손해보험회사의 공통상품이었고,개인용자동차보
험약관 또한 각사 공통의 인가약관이 있었다.
2000년 4월 자동차보험 부가보험료의 자율화 조치 이후 각 손해보험사

별로 고보장자동차보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2002년 8월 자동차보험요
율의 완전한 자율화 조치 이후 각 손해보험사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내용
의 고보장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현재는 상품의 브랜드화 및
다양한 고보장내용의 상품이 등장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7)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보험상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이러한 고보장 상품과 다
양한 특약이 부가된 새로운 자동차보험상품도 대인배상담보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자동
차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01년8)이후에도 거의 매년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며,일부 약관조항의 보완수준에 그치고 만
6)자동차보험은 부가보험료의 요율자율화가 가장 늦게 진행되어 2000년 4월에 부가보험
료 자율화에 이어 2001년 8월부터 순보험료의 자율화가 시행됨으로서 보험요율의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7)국내 최대보험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anycar라는 브랜드로 가속화 되고 있는 자동차보
험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보장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Plan형 맞춤 자동차보험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동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5가지 플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anycar기본형(청․
중년층을 상대로 한 기본플랜),anycarpower(고보장 선호층),anycarslim(청년층
26~29세),anycarlady(여성),anycarsliver(장년층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들
의 Needs를 충족시키고 있다.

8)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보험료의 완전자율화”이며,이외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자
동차보험약관도 2001년의 경우 4월1일과 8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 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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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있어 왔다.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이 법원의 판결금액

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9)제소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
결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산정기준의 이원화
를 초래하고 있다.이와 함께 소송제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시
간 등의 낭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0)
둘째,자동차보험약관의 체계와 관련하여 과거 약관이 보험회사의 편의

를 우선 고려한 체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
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
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2003년 1월 약
관 개정시에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꾸었으나,그 규정의 형식이 “항”과
“호”가 분명치 않고 지나치게 산문으로 쓰여 있어서 읽기 불편하고 오히
려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자동차보험약관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모든 경우를

망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약관조항을 일방적,자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동일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사이에도 적
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 사이에 보상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그 유

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의 전문성

9)삼성화재 송무팀 2004년,신년 업무보고서 :보험금청구건수대비 소송건수의 비율은
0.7%미만이지만,총보험금 지급액에서 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비율은 20%정도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최영홍,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연구:대인배상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계명대 무역대학원,1995,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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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성으로 인하여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전형적인 부합
계약(附合契約)이다.또한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 약관을 포괄적으로 승
인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 동안의 꾸준한 약관개정작업을 통해 그 보상범위 및

지급기준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
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자
와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약관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최
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第第第222節節節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範範範圍圍圍 및및및 硏硏硏究究究方方方法法法

약관은 통상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자동차보험약관도 마
찬가지이다.2001년 8월 자동차보험요율의 자율화 조치 이전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보험약관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
보험요율의 완전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개인용자동차보험도 각 손해보험

회사별로 특유의 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보통
약관은 각사의 약관내용이 동일하다.본 논문에서는 2004년 8월 보험감독
기관에 의해 발표된 개인용자동차보험 표준약관11)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11)보통약관에는 대인배상I(책임보험),대인배상II(책임보험 초과손해),대물배상,자기신체
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며,목차는 1.일반사
항,2.담보종목별 보상내용,3.기타사항,4.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약관에는 1.보험료 분할납입 특약,2.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3.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약,4.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5.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6.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7.대인배상I일시담보 특약,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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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통약관을 중심으로 하고,특별약관의 경우에는 각 손해보험회사
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는 특별약관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
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약관전체 내용 중,약관의 내용이 불합리하여 개

선이 필요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특히 보험소비자들과 보험회사의
불만이 많은 조항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법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 검토하고,이를 바탕으로 약관 적용상의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해보
고자 한다.

第第第333節節節 論論論文文文의의의 構構構成成成

위와 같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행될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자동차보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자동차보험 일반론 및 그 변

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여기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의의와 법적성질,그
기능을 알아보고,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현황과 종류 및 발전과정
을 알아본다.또한 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면서 보통보험약
관의 의의와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아울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법
률관계와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다.약

관의 형식과 체계,또 각 담보종목별로 나누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모범안 정립 방향에 관한 맺음말과 그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사
항을 담고 있다.

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9.플러스 특약,10.보험료 자동납입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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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222章章章 自自自動動動車車車保保保險險險의의의 理理理論論論的的的 考考考察察察

第第第111節節節 自自自動動動車車車保保保險險險 一一一般般般論論論

111...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가가가...일일일반반반적적적 의의의의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났을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12)
상법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62조의2).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히 그 중심을 차지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배상자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이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의의가 되는 구성요소들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

나나나...구구구체체체적적적 의의의의의의

(1)손손손해해해보보보험험험의의의 일일일종종종

12)남원식외 6인,조문별 해석 自動車保險約款(개정증보),1998년,한울출판사,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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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한 손해보험이며,그 중에서도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피보
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건보험인 자기차량보험,상
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보험,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 등 여러 가지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된 종합보험이다.

(((222)))자자자동동동차차차의의의 소소소유유유․․․사사사용용용․․․관관관리리리 중중중 생생생긴긴긴 사사사고고고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보보보험험험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지배 상태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동차사고에 있
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1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한 손해

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상법 제726조의 2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대인배상 I,II와 대물배상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달리 규정한 의도가 무
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그 의미가 단순히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이라는 지배 가능한 시간,

즉 시간적 개념에 그치는 것인지,아니면 소유․사용․관리가 사고에 대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에 중점을 둔 것인지도 의문이라 하겠다.다만 이
개념은 “운행”이라는 행위적 측면 보다는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라는 행위적 측면과 ”그러한 동안“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함께 내포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중요한 논점은 자동차사고의 개념에 두어지게 되며,”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이라는 개념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책임귀속
의 주체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한다고 하겠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3)박세민 편저,自動車保險法論,2003년,세창출판사,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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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인데,이는 자동차
와 사고의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의 개념은 각종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자동차보험에서의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를 말한다.피보험자동차로 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보통보험약관,특별보험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사고란 일정한 손해,즉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 시키는 외부적 현상이

나 사태(事態)를 말한다.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의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
동차에 의한 인적․물적 손해가 야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울러
수동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사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사고의 유형을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차대차 사고”,“차대인 사

고”로 나누어지며,피해 객체에 따라 인신사고,재물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신사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가 사상(死傷)된 경우

를 말하며,이에는 자기 자신이 사상된 경우인 “자기신체사고”와 타인(他
人)이 사상된 경우인 “대인사고”로 분류된다.
재물사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차량 등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를 말하며,이에는 다시 자기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인 “자기차량사고”와 타인의 차량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이 손괴되는
“대물사고”로 분류된다.

(((333)))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의의의 재재재산산산적적적 손손손해해해보보보상상상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보보보험험험14)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그 외의 사고손해는 제외하고 있
다.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는 크게 두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생기는

14)남원식외 6,앞의 책,13면~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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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고,둘째는,자기 자신이나 자기물건에 직접 입게 되는 손해다.
먼저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민법 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질수도 있으며,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15)책임도 질 수가 있다.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
임의 범위,즉 손해액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의
세가지로 나뉜다."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한 경우 장례비,치료비 등의 각종 비용이 출연된 손해고,"소극적 손해"
는 일실소득,휴업손해액이며,"정신적 손해"란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들
의 위자료를 말한다.피보험자는 가해자측으로서 피해자측의 이러한 손해
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도 예기치 않은 재산적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곧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인 것이
다.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피보험자는 자기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의 지출손해나

자기신체손상에 대한 치료비의 지출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이상과 같
은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줌으로써 그의 경제적 손실을 전
보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인 것이다.
또한 원래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사고시 피보험자가 이러한 배상책임

을 이행한 후 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에 기한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구조
이다.물론 그 보상금액은 계약시의 보험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
런데 제3자는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자에게 그의 손해를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상법 제752조).
한편,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제3자의 관계가 존재하

지 않고,피보험자가 그의 차량에 입은 손해나 자기신체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각각 대인사고,대물사고와는
다른 구조를 지닌다.

15)운행자란,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로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라 정의되고 있고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이다.



- 11 -

222...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질질질

자동차보험은 통상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강제보험(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약관상 대인배상 I)으로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임의보험(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로서 책임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II,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플러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
(이하 ‘차량보험’이라 함),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 상해’
라고 함)등의 여러 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개별 담보의 법적성질은 각각 다르다.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은 책임보험,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차량보험은 물건보험이다.그러나
무보험차상해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상해보험으로 보고 있다.16)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여러 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

상의 적용규정에 차이가 있다.즉,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 제5절 책임보험 규정(상
법 제719조~726조)이 적용되고,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상
법 제4편 제3장 인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
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상해보험으로 볼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와 마
찬가지로 제3장 인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6)일부 하급심에서는 손해보험이라고 판시한 판례(서울지법 96가합57274호 판결,서울고
법 97나60588호 판결)가 있었으나,대법원 1999.2.12.선고 98다26910호 판결에서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여겨진다.’고 판시
하여 상해보험으로 보고 있으며,무보험차상해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
법상의 적용법규가 달라짐은 물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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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기기기능능능

가가가...사사사회회회보보보장장장적적적 기기기능능능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차량손해,피보험자의 상해 등의 여
러 가지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개인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주고,마음
놓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기업에 대
해서도 경영의 안정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

나나나...자자자동동동차차차소소소유유유자자자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구구구제제제기기기능능능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 등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부담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개별 경제의 안정을 지켜주
는 구체적 기능이 있다.특히 배상책임의 경우 배상책임액의 고액화 경향
으로 상당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하여 부담함으
로써 경제적 구제 역할을 한다.

다다다...피피피해해해자자자 보보보호호호기기기능능능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정신적,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
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즉 사망시의 위자료,재산손해,장례비 등
과 부상시의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후유장해가 생겼을 때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자동차소유자가 할 수 없을 경우(무자력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다.
특히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

을 길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이
러한 현실에서 자배법에 의한 강제보험인 대인배상I(책임보험)에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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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접청구제도를 입법화하여 피해자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17)

라라라...사사사고고고예예예방방방적적적 기기기능능능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사
후구제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 기능으로서 자동차사고 예방에도 여러 가
지 역할을 하고 있다.즉,무사고인 자동차나 우량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는 안전운전 자동차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 포상하고,불량피보험
자에 대하여는 할증제도를 통한 경고를 주어 교통사고의 방지를 촉진함으
로써 사고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마마...투투투자자자의의의 기기기능능능

자동차보험은 타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많은 보험가입자가 소액의 보
험료를 납입하게 되므로 이것을 합치면 큰 기금의 적립이 가능하다.보험
회사는 이 적립된 기금으로써 각종 기업에 직접․간접으로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국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第第第222節節節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自自自動動動車車車保保保險險險 現現現況況況

111...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발발발전전전

가가가...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연연연혁혁혁

17)자배법의 개정으로 유자녀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다.자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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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보험회사는 1924년 삼정물산 경성지점으로 서울
에서 동경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대리점업을 개시하였다.
1936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자동차보험 인가(認可)를 받아 영업
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원보험회사가 되었다.
1952년에서 1954년 사이에 조선화재 외에 제일화재,신동아화재,대한화

재,국제화재,고려화재 등 10개사가 경쟁체제에 돌입하였고,1957년 한국
교통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1962년 12개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운영체
를 조직하여 운영(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하다가 1968년 10개 손해보험회
사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를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전신)로 개편하였다.1983년 3월 25일 자동
차보험의 다원화조치로 국내 11개 손보사와 외국 손보사 1개 등,총12개
회사의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이후 2001년 10월 단종보험회사인 교보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자동차보

험영업을 개시하고,리젠트화재가 퇴출되고,2003년 12월 교원공제회에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2004년 1월에는 다음다이렉
트가 출범함으로서 현재 14개사의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나나나...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종종종목목목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 발발발전전전

1962년 3월 2일 자동차보험은 차량보험,차외대인손해배상책임보험,차
외대물배상책임보험,차내승객손해배상책임보험,승무원상해보험의 5개의
담보로 구성되었다.
1962년 12월 31일 외화표시자동차보험이 도입(손해배상책임보험,차량

손해보험,의료비담보)되었다.
1964년 4월 4일 자배법이 제정,공포되어 대인배상에 획기적 전기를 마

련하였다.동법은 사망의 경우 연령별로 5개 유형으로 1인당 보상금액을
정하고,부상의 경우 6등급으로 나누어 1인당 보상금액을 차별화 하였다.
1965년 7월 16일 차량,재물,운전자 상해보험의 종목이 추가되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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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1일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지급기준을 개정하여 1인당 사망보
험금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휴업보상기준을 제정하였다.
1967년 5월 신체배상책임보험 포괄담보특약보험(책임포괄보험)을 두었

다가 1969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괄담보특약보험(책임포괄보
험)으로 보험금액을 부상의 경우 책임보험금액의 2배,사망의 경우 3배
이상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1971년 6월 자배법을 개정하여 사망보험금을 단일화하여 1인당 50만원

으로 증액하였으며,부상등급도 14등급으로 세분하여 1인당 보상금도 증
액하였다.
1971년에는 각종 특약으로 사망증액보험,부상증액보험,후유장해증액보험
등의 담보종목을 신설하였다.
1975년 5월 자배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보상금액을 사망,부상 모두 2배

로 증액하였으며,동년 8월 후유장해보상금을 추가하고 부상보험금도 증
액하였다.
1976년 5월 차주배상책임보험을 두어 사망,부상,후유장해 모두 무한으로
정하였다가 대인배상(무한보상),대물배상(한도액),차량손해(보험증권기재
금액)종목이 신설되어 자동차종합보험시대가 도래하였다.
1979년 1월 종합보험에 자손(自損)보험이 추가되고,1981년 1월 자동차

대인배상정액보험이 신설되었다.
1989년 7월 1일 자동차종합보험을 운전자 중심의 요율체계로 전환하였

고,위험집단의 성질에 따라 상품의 체계를 재편성하였다.이로써 종합보
험은 개인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자동차의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과 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
보험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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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종종종류류류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상품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업
무용자동차보험,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나누어지며,이외에 이륜자동차보
험,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외화표시자동차보험,농기계보험,운전자보험
등이 있다.그리고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담보를 강화한 플러스개
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이 있으며,자동차보험요율의 가
격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동차보험 회사별로 다양한 고보장성 상품(고급형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가가가...개개개인인인용용용(((個個個人人人用用用)))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111)))가가가입입입대대대상상상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만 가입될 수 있다.자가용승용차 중 개인소유의
자동차가 가입대상이다.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생각하면 된다.등록원부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이나 단
체소유이면 안된다.법인이나 단체소유의 승용차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개인소유라도 영업용(개인택시 등)은 영업용자동차보험
의 가입대상이 됨에 주의해야 한다.만약 법인소유자동차를 개인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의 보
상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한다.이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로 발생될 수 있다.
첫째는,기명피보험자를 법인명의로 기재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착오

로 인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한 경우다.이 경우는 보험회사의
과실로 잘못 계약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보험가입자측의 착오로 기명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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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개인용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한 경우이다.이
경우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피
보험이익을 반드시 소유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관리 또는 사용하던 중
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도 자동차보험의 담보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개인용무로 사용 또는 관리 할 수도 있으므로 대

표이사는 개인자격으로서도 피보험자가 못 될 바는 아니다.따라서 법인
소유 자동차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인용자동
차보험은 유효하게 성립되며 법인업무에 사용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인
은 허락피보험자18)의 위치에 설 수 있다.

(((222)))담담담보보보종종종목목목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종목이 있다.
대인배상 I은 자배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된 보험으로서 “자배책보

험”또는 “책임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피
보험자가 제3자(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 II도 대인배상 I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피보험

자가 제3자(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
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다만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의 보
18)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 대하
여 손해배상청구권(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이다.자동차의 경우 통상 소유주만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친지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사용하는 일이 많으
므로,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도 기명피보험자(통상 소유주가 해당됨)만 아니
고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배상책임
조항에서는 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기인하
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친족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운전피보험자 등 5개 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이중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
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하며 통상 사용대차 또는 임대
차의 차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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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액을 초과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양자는 중복되지 않는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가해자동차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I,I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가해자동차
가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
를 당한 피보험자가 가해자동차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
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보험금 계산방법이 통상의 손해배상
액 산정방식이 아닌,약관상 대인배상 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점이 자기신체사고나 다른 상해보험과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차체의 손상이나 도난(盜難)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손해보험의 일종인 물보험에 속한다.

나나나...업업업무무무용용용(((業業業務務務用用用)))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111)))가가가입입입대대대상상상

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와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법인소유 승용차,관용승용차,모든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와 화물자동차 등이 모두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다.

(((222)))담담담보보보종종종목목목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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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종목이 있으며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과 동일하다.

다다다...영영영업업업용용용(((營營營業業業用用用)))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111)))가가가입입입대대대상상상

모든 영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222)))담담담보보보종종종목목목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의 담
보종목이 있으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조항은 없다.각 담보종
목별 담보내용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및 업무용자동차보험 등과 같다.

라라라...운운운전전전자자자보보보험험험

(((111)))가가가입입입대대대상상상

보험가입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며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정면
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자동차의 소유여부에 불문하
며 운전(조정)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2)))보보보상상상내내내용용용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



- 20 -

나 다치게 하여 운전자가 구속되었을 때에는,① 구속기간동안 생계비를
보상하고,② 형사상 벌금을 보상하며,③ 형사문제처리를 위하여 지출되
는 방어비용(변호사보수)을 보상한다.또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부상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① 생계비를 보상하고,②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③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운전자
의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의료비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만 보상되도록 되
어 있다.

마마마...외외외화화화표표표시시시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111)))가가가입입입대대대상상상

보험약관이 영문과 미국달러(＄)로 표시되며 주한미군당국이나 특정외
국기관에 출입하는 자동차가 사고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을 막
고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한 자동차보험으로 국내거주의 외국인 및 외국기
관과 관련하고 있는 국내업체내지 개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어 있다.

(((222)))보보보상상상내내내용용용

신체상해배상책임보험(Bodily Liability Coverage), 재물손해배상책임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차량손해(Physical Damage
Coverage), 포괄손해담보(Comprehensive Coverage)와 충돌손해담보
(Collision)로 분류,의료비 담보(MedicalPayment)등이 있다.

바바바...자자자동동동차차차취취취급급급업업업자자자종종종합합합보보보험험험

(((111)))가가가입입입대대대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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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동차탁송업자,자동차판매업자 및 자동차정비업
자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이다.즉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의 탁송,중고자동차판매 또는 정비 등
을 의뢰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고객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손해,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
험이다.
자동차를 위탁한 고객이 그 자동차에 이미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또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위탁받은 기간동안 자동차 취
급업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그 고객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
상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자동차취급업자를 위하여 1986년 2월
24일부터 개발 판매된 보험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이다.

(((222)))담담담보보보종종종목목목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담보종목은 배상책임,자기차량손
해 등이 있다.배상책임에서는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
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대
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다시 분류된다.구체적인 담보내용은 각 특별약관
의 보상책임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는 ① 탁송자동차포괄계약특별약관,② 판매용자동차특별약관,
③ 임시운전자동차포괄계약특별약관,④ 정비수탁자동차특별약관,⑤ 판매
용중고자동차포괄계약특별약관,⑥ 제작중자동차임시운행담보포괄계약특
별약관,⑦ 검사용역대행업자특별약관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2 -

표표표222---111...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상상상품품품현현현황황황

333...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현현현황황황

2005년 7월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는 단종보험회사(교보,다음다이렉트,교원나라 등)을 포함하여 국내
14개사,외국사 국내지점 1개(A.H.A)등 총15개사에 이르고 있다.영업용

 구 분 가입대상 담보 종목 비 고

개인용자동차보험

승용자동차
대인배상(I,II),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

손해 ,무 보험 자 동차 에 

의한 상해

• 플러스 개인용 및 업

무용에서는 자기신체사

고를 자동차상해로 명

칭 변경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

해 담보는 일부보험회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차종을 제한하

고 있음.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비사업용자동

차

플러스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1톤이하

개인화물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차
영업용자동차보험과 

동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자동차취급을 

전문으로하는 

업자

대인배상II,대물배상,차

량손해

자동차의 판매,수탁 등 

자동차의 취급을 업으

로하는자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외국인소유자

동차, UN군,

외국기관출입

자동차

신체상해,재물손해,차량

손해,의료비담보

농기계보험
경 운 기 , 트 랙

터,콤바인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

신체사고,농기계손해

운전자보험 제한없음
사망,장해보험금,생계

비,벌금,치료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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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 외에 5개 공제조합(개인택시,일반
택시,버스,화물,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도 자동차공제를 취급하고 있다.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차량은

12,475천대이며,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14,173대와 대비하여 가입율은
88%에 해당되며 가입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19)
2004년 회계연도(2004.4.1.~2005.3.31.)의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는 8,872,564백만원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거수보험료(화재,해상,특
종,장기,개인연금 등 포함)21,359,865백만원의 41.53%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20)

표표표222---222...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가가가입입입현현현황황황21)
(단위:천대)

19)김기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법제,2004.9.59면.
20)대한손해보험협회,월간손해보험,‘손해보험통계’,2005년 4월호,통권 제437호.
21)김기선,앞의 자료,59면.

구분 등록대수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대수 가입율 가입대수 가입율

99년 10,552 10,084 95.6% 8,622 81.7%

2000년 11,378 10,998 96.7% 9,676 85.1%

2001년 12,242 11,751 96% 10,555 86.3%

2002년 11월 13,868 13,519 97.5% 11,877 87%

2003년 3월 14,173 13,692 96.6% 12,47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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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333節節節 普普普通通通保保保險險險約約約款款款과과과 規規規制制制

111...보보보통통통보보보험험험약약약관관관 일일일반반반론론론

가가가...의의의의의의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범위 또는 조건에 따
라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된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보험자가 동질의 위험에 대

하여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
약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2)
특별보험약관(또는 부가약관)은 보통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일반적,보

편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이므로 특수한 계약자들에게는 보통보험약관만으
로는 불충분하여 보다 개별적으로 특별한 약정을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말하며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나나나...기기기능능능과과과 한한한계계계

보험계약은 통상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
전에 확정되고 계약도 이를 기초로 체결된다.따라서 자동차보험계약도
대량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부합계약성(contractifadhesion)을 띠는 것
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이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보험에 있어서 보험약관은 피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 내지

필요성이 있는 반면 병리적 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약관
은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이로 인하여 보험자에게 유리

22)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며,법원(法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
재의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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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사실상 보험약관을
포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보험약관에 대한 인가 등의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업계

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보험약관의 개선권유도 이루어 지고 있다.그러므
로 과거의 보험약관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만한 약관조항은 드
물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약관의 작성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분쟁의
발생시에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악질적인
보험계약자 등에게 대처할 의도로 과잉 방어적이거나,보험계약자에게 부
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끼워 넣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더 나
아가 보험이라는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약관 그 자체가 난해 할 뿐만 아
니라 보험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소비자
의 상식에 합치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약관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이익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가 여부를 개별조항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
고,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다다...약약약관관관의의의 구구구속속속력력력(((拘拘拘束束束力力力)))의의의 근근근거거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약관의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약관은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그러나
실제로 당사자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험
자의 의사는 약관에 의해 명확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
내용을 알고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약
관의 효력,즉 약관의 구속력(拘束力)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보험약관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약관에 의한 모든 거

래에 적용되는 문제이다.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근거
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의사설(계약설)은 전통적 법률행위론에 입각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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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계약과 같으며,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아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에
두고 있다.그러나 이를 엄격히 운용하면 구체적인 경우에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약관상의 조건에 따르기로 하는 합
의가 있었다고 보는 의사추정설이 현재의 다수설23)과 판례24)및 약관규제
법(동법 제3조 제3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규범설은 보통거래약관 자체에 법규성을 인정하여 이를 상

사자치법 또는 상관습법의 한 형태로 보아 보통거래약관은 규범으로서 당
연히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이다.25)
약관에 대한 인가와 약관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제정․개정

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와 인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무인가약관과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약관에 대한 인가유무가 보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26)과 판례27)의 입장이다.

23)김성태,앞의 책,142면.
24)대법원 1985.11.26.선고,84다카2543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86.10.14.선고 84다카112
판결,대법원 1989.3.28.선고,88다4645판결 등):“.....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
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5)양승규,保險法,삼지원,2000,72면;“약관의 법적 성격은 계약에 해당하지만,그것이
거래계에서 수행하는 규범과 유사한 기능으로 인해 ‘규범적 요소가 가미된 계약’으로
변형되었다.”고 보면서 절충적인 견해를 취하는 분도 있다.이은영,약관규제법,박영
사,1994,104면.

26)김성태,앞의 책,145면;약관의 구속력에 대하여 제한적 계약설의 입장에서는 사법상
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규범설의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사법상의 효력을 긍정하
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진다.일본최고재판소에서 인가를 받은해상 보험약
관상의 인수위험의 범위(해적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하고 계약
을 체결한 경우,당해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일본 최고재판소
1970.12.24.판결).

27)대법원 1990.5.25.선고,89다카8290판결;“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
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용어풀이는 어디까지만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용어풀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용어풀이 중
문제가 된 이 사건 ‘식물인간’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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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보보보험험험약약약관관관의의의 해해해석석석28)

(((111)))개개개별별별약약약정정정 우우우선선선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
해 합의 사항이 우선한다(약관규제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으며,보험자
와 계약자 사이의 개별합의가 보통보험약관에 모순되는 경우 약관조항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판례29)는
위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약관규제법에서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22)))신신신의의의성성성실실실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해해해석석석 원원원칙칙칙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1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으며,보험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33)))객객객관관관적적적․․․통통통일일일적적적 해해해석석석 원원원칙칙칙

“약관은 그 조항의 객관적 문언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당사자
의 주관적 의도나 의사에 의해 조항의 문구를 벗어난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되며,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약관규제법 제5
조 1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으며,보험약관을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
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약관본문의 규
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또한 위 판결은 약관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인
가가 있었다던가,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은 위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8)이기수외2共著,保險․海商法,박영사,2005,26면~28면.
29)대법원 1985.11.26.선고 84다카25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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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444)))작작작성성성자자자불불불이이이익익익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2항 :이른바 ‘contrapreferentem'원칙)30)”고 규정
하고 있으며,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작성자인 보
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555)))전전전체체체적적적 해해해석석석․․․통통통상상상적적적 의의의미미미의의의 해해해석석석 원원원칙칙칙

“약관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하여야 하고,약관상의
용어는 그 단어가 지닌 통상의 의미로(initsordinarymeaning)해석하여
야 한다”는 원칙이다.

(((666)))유유유효효효해해해석석석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777)))동동동종종종제제제한한한해해해석석석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일반용어가 구체적인 특수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그 일반
용어는 특수용어와 같은 종류의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31)”는
30)대법원 1996.6.25.선고,96다12009판결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고객보호
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
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31)대법원 1984.1.17.선고,83다카1940판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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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888)))축축축소소소해해해석석석의의의 원원원칙칙칙(((확확확장장장해해해석석석금금금지지지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약관의 면책조항과 같이 실정법상의 임의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서 명백히 열거한 사유 이외에 확장해서
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마마마...보보보험험험약약약관관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규규규제제제

(((111)))규규규제제제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과과과 규규규제제제방방방법법법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상의 기술적,법률
적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
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에 대한 공․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보통보험약관의 규제방법으로는 통상 규제의 주체에 따라 입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사법적 규제로 구분한다.
입법적 규제는 상법에 의한 규제,보험업법에 의한 규제,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로 나누고,행정적 규제는 감독관청의 감독,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나누며,사법적 규제는 재판에 의한 규제를 말한다.

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
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게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렇게 보는 이상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될 수 없다.”고
판시함과 아울러,“....위 면책조항을 추상규정이라고 본 이상,그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임을 요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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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법법법적적적 규규규제제제

입법적 규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것을 방지
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약관을 규
제하는 것으로 사전적,예방적 기능을 하며,구체적 쟁송에서의 법적 기준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수단이다.

1)상법상의 규제

상법 제663조에 “이 편(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두더라도 그 한도내에서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다만,보험자와 대등한 계약정보를 가지고 교섭할
수 있는 소위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그 적용이
없다.
아울러 상법 제638조의 3에 보험자의 약관의 고지(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즉,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보
통보험약관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약관규제법과는
달리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계약 취소제도를 두
고 있다.32)

2)보험업법상의 규제

32)그러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
터 1월내로 제한되고 있어서(상법 제638조의 3제2항),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약관
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보다 소비자보
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1992.3.10.91다31883호 판결이래 일관하여 상법 제638조의 3이
외에 약관규제법 제3조를 동시에 적용해오고 있다.(同旨 1996.4.12.선고 96다4893호 판
결,1998.11.27.선고 98다32564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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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험약관을 첨부하여 금
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보험업법 제5조),변경할 경우에도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보험업법 제7조).아울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의 계약서상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1호).
또한 보험약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

여야 할 사유,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③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④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은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원인과 해지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
리․의무,⑦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소할 자가 이익이
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등이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

3)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하여 3가지 관점에서 통제하고 있다.즉,① 당
해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느냐를 심사하는 편입통제(동법 제3조:약관의
교부․설명의무,제4조:개별약정의 우선),② 약관에 대한 해석에 의해
그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동법 제5조:약관의 해석),③ 약관의 불공
정성(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그 유․무효를 결정하는 불공정통제(동법
제6조:일반원칙,제7조 내지 제14조:개별금지조항)이다.

(((333)))행행행정정정적적적 규규규제제제

행정적 규제로는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업의 허가,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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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인가 등에 대하여 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이 규제하고 있다.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을 규제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행정명령
및 행정권고를 통하여 불공정 약관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표준약관의 심
사 및 심사를 위한 행정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34)

(4)사법적 규제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보험약관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222...보보보험험험약약약관관관 작작작성성성자자자의의의 의의의무무무

가가가...약약약관관관내내내용용용의의의 고고고지지지(((약약약관관관의의의 교교교부부부․․․설설설명명명의의의무무무)))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알릴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즉 상법 제638조의 3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제3조 제3항은 “당사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
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
장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3)보험업법 제5조 3항 3호 :동법 제7조 1항 1호 :동법 제16조 1항.
34)약관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제17조의 2,제18조),약관의 심사청구(제
19조)를 통해서도 행정적 통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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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약약약관관관규규규제제제법법법과과과 상상상법법법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약관규제법과 상법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둔 경우 양 법률조
항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이 문제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38조의 3제2항과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①상법 규정만 적용된다는 견해와35),②상법과 약관규제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36)는 상법 제 638조의 3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험계약자는 상법의 규
정에 의하여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약관규제법을 근
거로 설명을 듣지 아니한 약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 후자의 입
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학설의 주류적 입장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상법

의 취지를 존중하여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은 1월의 경과로 소멸하고 보험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며,따라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
하여 보험계약자가 1월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약관내용에 따른”
계약이 존속한다고 보고 있다.37)

35)김성태,앞의 책,190면;손주찬,‘보험약관 명시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
는 계약해지’,판례월보 제313호(1996.10),20면;장경환,‘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입법취지와 성격을 중심으로’,보험학회지 제46집(1995.10),103면 이하;정호열,‘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정동윤 교수 화갑논문집,법문사,1999,89면 등.

36)대법원 1996.4.12.선고 96다4893호 판결,대법원1998.11.27.선고 98다32564호 판결 등.
37)상법 제638조의 3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
한 약관 내지 약관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상법 제638조의 3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
저촉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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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계약의 실태를 볼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1월내
에 보험자에게 약관의 교부․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당해 보험자
가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
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이 점에서 다수설보다 대법원의 태도가 소
비자 보호에 기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第第第444節節節 個個個人人人用用用 自自自動動動車車車保保保險險險 標標標準準準約約約款款款

111...약약약관관관의의의 변변변천천천

가가가...다다다원원원화화화 이이이전전전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1962년 10월 개정 자동차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약함,개정 전)은 차량보험,차외대인손해배상책임보험,차외대물손해배상
책임보험,차내 승객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배법 시행 후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시행으로 자

동차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위험을 담보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임의보험)에서는 차량손해보험,재물배상책임보험과
특약으로 취급하는 승무원상해보험만을 담보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65년 7월 약관개정(약관의 체계를 차량조항,배상책임조항,일반조항

으로 구분,대인배상면책규정 신설),1968년 11월 약관개정,1974년 4월
약관이 개정되었다.
1976년 5월 차주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었고,1977년 5월 자동차종합보

험이 시행되었으며,1978년 10월 약관개정(1차 개정),1980년 10월 약관개
정(2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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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다다다원원원화화화 이이이후후후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

1983년 4월에 개정된 약관은 자동차보험이 다원화된 이후의 최초의 개
정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약관상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약관상 인정되는 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
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이후 1999년 8월까지 26차에 걸쳐 약관이 개정
되었다.
2000년 4월 1일 약관개정(27차 개정)에는 자기신체사고에 음주․무면허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사위와 장인,장모의 가족인정 동거조건 폐지;②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
험자 범위에 허락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중인 자)포함;③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무보험차 범위 명확화;④
중고차로 최초 보험가입시 책임개시시기 변경;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
한 치료비 지급보증 명문화;⑥ 가해자의 음주운전부담금 미납시 보험회
사 우선지급 명문화;⑦ 자기신체사고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 폐지 등이다.
또한,2001년 8월 1일 자동차보험요율의 완전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동

차보험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개정된 주요내용은,① 피해자(부상)의 위자료 지급액 최고 2배 인상;

② 출고후 1년이내 차량 파손시 차량시세하락가격(격락손해)보상;③ 수리
비 지급시 열처리 도장료 인정범위 확대;④ 개호비(가정간호비)인정기준
완화;⑤ 차량상속시 보험계약 승계 명문화;⑥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사고 과실비율 조정;⑦ 자동차보험의 사이버 거래시 청약서 전달
의무 폐지;⑧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효력 명문화;⑨ 자동차보험 가
입거절시 거절사유 서면안내 의무화(제도개선)등이다.
이후 2003년 1월에 약관의 기술형태를 보험소비자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즉 소비자 편익위주로 기술하는 형태로 대폭개정이 이루어져,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표준약관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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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약관체계를 도표 및 예시를 활용하여 간결하고 쉽게 표현함은 물론

보험소비자들이 계약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도입부에 요약,정리하여
기술을 함으로써 영․미 약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다.(조문식
약관체계에서 설명식 약관으로 체계변경)
② 각 담보별로 보상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대인배상 II에서의 면책대상을 축소하였고,ⅱ)대물배상에서 소지품
보상범위를 확대하여,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았던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
지품(노트북,휴대폰,캠코더,골프채)손해를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였으며,ⅲ)자기신체사고에서 자연재해 피해도 보
상범위에 포함시켜 자동차 운행 중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인
명피해에 대해서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아울
러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범위도 보상한도 상향조정하여 확대하였다.
ⅳ)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 확대하였고,ⅴ)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삭제하고,ⅵ)자기차량손해
에서 풍력손해까지도 보상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ⅶ)자동차보
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중고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ⅷ)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도난 중 사고“의 보상범위를 자기신체
사고 까지도 보상이 되도록 확대하였다.
③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ⅰ)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의 위

자료 금액을 현재 법원 판결금액의 90% 수준까지 상향하였고,ⅱ)상실수
익액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의 판정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ⅲ)선택진료비 보상근거를 신설하였으며,ⅳ)대물보상에서의 대차요금
보상범위를 확대하였다.
④ 기타사항으로 ⅰ)가지급보험금 지급규정을 개선하였고,ⅱ)자기신

체사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시 공제범위를 조정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
본 논문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표준약관은 2004년 8월에 개정된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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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으로,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개정약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설명식 약관체계(=기존의 조문식

약관체계에서 탈피)에서 노출된 서술방법 및 문구를 전반적으로 손질하였
고,개조식의 딱딱한 표현을 서술식으로 바꾸고,유사단어 또는 잘못 표현
된 자구를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다.
또한 보험소비자가 쉽게 계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 내용을

체계화 하고,보험회사의 면책사항을 담보별로 기술하는 등 보험소비자가
관련 약관내용을 찾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목만을 보면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항목별 일련번호 및 소제목을 명기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설명식

약관의 인용상 단점을 보완하였으며,관련 상법 규정과 상이한 약관 내용
및 문구를 상법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다음으로 보험金 지급기준과 관련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① 후유장해

에 따른 상실수익액 지급대상을 확대했고;②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금
액도 상향조정했다;③ 사망에 따른 장례비,위자료 금액을 상향조정하였
다.
각 담보별 보상기준의 개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① 대물배상담보에

서의 휴차료 및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하였고;② 대인,대물,무보험차 상
해에서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③ 자기신체사고에서의 피보
험자의 범위,보상내용 및 계산방식을 명확히 하였으며;④ 대물배상,자
기차량손해 담보에서의 수리비 보상기준을 상당부분 개선하였으며;⑤ 대
인배상,무보험차 상해에서의 부상에 따른 휴업손해액 산정시 가사 대체
인력 비용의 보상 기준을 개선하였고;⑥ 가지급보험금의 지급기준을 명
확히 하였고;⑦ 동일 보험사고에 대한 다수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중복시
보험금 분담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⑧ 기왕증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
확히 하였고;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의 전부 손해시 보험계약 종료기
준시점을 개선하였고,⑩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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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고;⑪ 일부 “용어정의”의 항목을 신설하였다.아울러 ⑫ 보험처
리결과의 통보를 약관에 의무화하였으며;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물배상의무가입 내용과 음주운전사고 등 자기부담금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을 개선하였다.

222...약약약관관관의의의 체체체계계계

현행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은 전술한 바 있다.보통약관이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
약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적인 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
상책임,보상의 한도와 범위,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이외
에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조항으로 2001년 자동차보험요율 자유화조치 이
후 특별약관은 손해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약관과 각
사 특유의 특별약관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

용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
법,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현재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자동차보험 일반사항으로서 ① 가입대상;② 자동차보험의 구

성;③ 보험계약의 성립;④ 청약철회;⑤ 보험회사의 책임기간;⑥ 보
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⑦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⑧ 자동차 사고
시 보상처리 흐름도;그리고 ⑨ 분쟁,합의,관할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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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담보종목별 보상내용으로 ① 배상책임(대인배상 I,대인배상 II,
대물배상); ② 자기신체사고;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④ 자기차
량손해; 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⑥ 보험금의 청
구와 지급;⑦ 용어정리 가 있다.
셋째,기타사항으로는 ① 보험계약의 무효,해제,효력 상실,해지; ②

보험계약의 승계; ③ 보험금의 분담,대위;④ 보험약관 등의 교부;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⑦ 기타사항 이 있으
며,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①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② 대물배상 지급기준; ③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④
과실상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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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333章章章 自自自動動動車車車保保保險險險 標標標準準準約約約款款款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과과과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第第第111節節節 序序序論論論

보통약관은 대인배상I,II와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
험차 상해 등 총5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특별약관은 손해보
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특별약관과 각 사 특유의 특별약관이 있다.
손해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약관으로는,① 보험료 분

할납입 특별약관,②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③ 운전자연령 만21
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④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
관,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⑥ 대인배상I일시담보 특별약관,
⑦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⑧ 플러스 특별약관,⑨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⑩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 있다.
보통약관의 담보종목 및 내용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표표333---111자자자동동동차차차보보보험험험의의의 담담담보보보종종종목목목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보상종목 보상 내용

대인배상I

*남을 사망, 부상케 하여 자배법에 의한 배상책임손해 보상

-1인당: 사망1억원/부상:2천만원/후유장해:1억원(2005년2월22일부터 시행)

-1사고당: 무한배상

대인배상I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초과손해 보상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1억/2억/3억/무한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2억/무한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1인당 사망기준 보험가입금액: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배상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 뺑소니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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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되어 왔으나,아직까지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개별 담보종목에서도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점을 “약관의 형식과 체계“,”인적사

고에 관한 각 담보종목별“,”물적 사고에 관한 각 담보종목별“,”일반사항
부분“,”특별약관부분“,마지막으로 ”기타 약관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第第第222節節節 約約約款款款의의의 形形形式式式과과과 體體體系系系

111...현현현황황황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자동차보험약관(2004년 8월에 개정된 약관을 지칭함)은 보험소비
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과거(2003년 1월 이전 약관)의 약관이 조문식 약관
체계로 되어있어 보험전문가집단에서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되어
있던 것을 설명식 약관체계로 개정하여 보험소비자들도 누구나 알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등,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아직도 그 형식
과 체계,내용의 구성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후 통상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는 약관은

가로 9.5센티,세로 18.5센티의 크기로 휴대하기 편리한 점은 있다.그러나
이 약관은 작은 글자로38)되어 있어 자동차보험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

38)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법정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활자의 크기나 표현형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마
다 구성,활자의 크기,글자의 색 및 표기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자의 크기를 보면,대체적으로 담보종목의 표기는 12포인트
내외,본문내용은 8포인트 내외이다.적색글자로 표시되는 부분은 주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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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의 약관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은 아직도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이로 인하여 자동차보험가입들은 약
관의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 보다는 보험가입권유자(보험대리점,보험설계
사,기타 보험회사 보상직원 등)의 설명만을 신뢰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오래된 조사기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대한손해보험협회가 1994년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전국의 18~59세의 일반
국민 1,582명 대상)에 의하면,보험가입차량 소유가구 응답자(763명)의 자
동차보험약관 및 계약내용 인지도는,(매우 +어느 정도)“알고 있다”가
43.1%, (거의 +그다지)“모르고 있다”가 56.9% 로 비인지자의 비율이
더 많았다.
비인지자(434명)의 비인지 원인으로 “보험약관/계약내용을 읽어보지 않

아서”가 60.9%로 가장 많았고,“보험약관/계약내용”이 어려워서가 13.3%
로 나타났으며,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지율은 57.8%로 운전자의 과반수 가
량이 약관과 계약내용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약관/계약내용”의 확인방법으로는 “보험약관/내용 검토 후 가입”

이 31.5%,“보험가입 권유자의 설명만 신뢰”가 5.4%,“보험약관/내용에
관심이 없음”이 5.4%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용어정리”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대법원은 약관의 본문과 뒤에 나오는 용어해설에 대하여 우열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39)

39)대법원 1990.5.25.선고 89다카8290판결;“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
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용어풀이는 어디까지나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용어풀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용어풀이 중
문제가 된 이 사건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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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약관조항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그 의미가 모호하다면 작성자불
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될 것이고,뒤의 조항이 선행 조항의 내용
을 단지 보충․상세화하는 것이라면 양자간에 우열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40)

222...외외외국국국의의의 사사사례례례

주요 외국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약관을 쉽고 평
이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1994년 호주 시드
니에서 개최된 국제보험법협회 제9차 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
로 다루어진 바 있을 정도로 최근 각국에서 이 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가가...미미미국국국41)

미국 보험정보서비스국(Insurance Service Office :ISO)의 표준약관
(1988년판 PersonalAutoPolicy)은 계약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
기 위해서 법률전문용어의 사용을 되도록 피하고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예를 들면,보험회사는 “우리들(we)",기명피보험자는 ”you",로 표
기하고,법률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다.

나나나...프프프랑랑랑스스스

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
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

40)김성태,앞의 책,147면
41)自動車保險料率算定會,米國自動車保險約款,199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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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약관내용의 평이화와 보험계약자를 위
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1985년 이후의 모든 보험약관이42)약관의
형식면에서 일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관의 표현면에서는 전통적인 법조문의 기술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범하고 명백한 어조를 채용하였다.약관의 구성면
에서도 법체계에 따른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논리 정연한 구성을 지양하
고,소비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아 필요한 항목을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43)
아울러 프랑스에서는 보험업법상에 “보험약관은 분명한 활자체의 프랑

스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보험법 L.112-3조)하여 약관에
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규제도 실시하고 있다.44)

다다다...영영영국국국45)

영국에서는 1979년에 대표적인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RudolfFlesh가
쓴 “평이한 작문법”(TheArtofReadableWriting)의 Flesh양식에 의
하여 문장을 읽기 쉽게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라라...기기기타타타

외국에서는 형식과 체계,그리고 용어의 평이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

42)1985년 2월 6일 및 1986년 11월 27일 보험감독국 인가의 UAP사의 자동차보험약관,
1987년 9월 18일 보험감독국 인가의 AGF사의 자동차보험약관,1987년 11월 4일 보험
감독국 인가의 PFA사의 자동차보험약관 등.

43)1985년 2월 6일 및 1986년 11월 27일 보험감독국 인가의 UAP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는 “당신이 찾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색인의 목차를 이용하는 등 문답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44)김성태,앞의 책,145면;이 규정은 강행규정(dispositoinsimperative)이며,이 규정에
근거하여 독일어로 된 면책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판례가 있다.

45)自動車保險料率算定會,英國自動車保險約款,199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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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면책,책임제한사항 등)은 반드시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활자크기를 규제하는 예(일정크기 이상의 활자사용)도 있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별도의 활자 크기,색상으로 표

시하도록 하는 예로서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Agreement)은 항
공여객운송인이 항공권에 책임제한에 관하여 반드시 10포인트 이상의 활
자로 인쇄함과 아울러 그 색깔도 다른 것과 대비되도록(contrastingink)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책임제한을 주장
하지 못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에서는 책임제한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문제를 명
문으로 해결하였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약관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쉽고,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보험약관의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
법에서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조).그
러나 약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이 때문에 자동차보험계약자
에게 교부되는 약관은 고령자들은 읽어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활자로 되
어 있으며,이것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험회사에서 약관의 내용 일부를 적색이나 기타 칼라로 표시하고 있으

나 보험약관의 내용에 친숙하지 못한 일반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약관
의 인쇄 내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활자크기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46)이는 추후 설명될
보험회사의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46)활자의 크기를 확대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의 부담으
로 돌아갈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자동차보험의 완전경쟁시대를 맞아 보험
계약자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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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규명을 함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에게 꼭 필요한 방안이라 생
각된다.
아울러 약관 전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표․기호 등을 활용하며,분량이 많아질 경우 별도의 팜플렛의 이용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약관 조항의 배열도 고려하고 목차내 색인을
붙이며,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조항은 고딕이나 색도 인쇄,기타 눈에
띄는 표현 등을 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약관의 내용도 이용자 편의 위주의 배려가 필요하다.약관에

적절한 제목을 부여하고,약관 1개 조문의 단어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전문적인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란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예컨데,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약관 1개 조문의 단어 수를 제한하거나,

적절한 제목을 달아 규정하거나,프랑스 AGF사 약관과 같이 색인의 목차
를 이용한 문답형식의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수리의 기술성과 전문성에 기인한 복잡한 계약내용을 알기

쉽게 규정하게 되면 간결함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이해의
편의만을 고려하면 조항을 늘리거나 한 개의 조항의 양이 늘어날 것이므
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보험계약자측도 약관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47)
또한 약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측의 의견

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약관의 개정시 소비자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
법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48)

47)소비자보호법 제4조(소비자의 역할)“소비자는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48)김성태,앞의 책,145면;보험계약에서 약과의 교부,설명의무가 중요하므로 소비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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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대대대인인인배배배상상상III․․․IIIIII)))약약약관관관 일일일반반반

가가가...서서서설설설

대인배상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인배상은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이원적 구조
로 되어 있다.
책임보험(약관상 '대인배상 I')은 자배법에 의해 자동차 운행자에게 가

입이 강제되어 있다.(자배법 제5조).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는 “피보험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대인사고)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대인배상 I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약관 제10조 제1항
2호의 3).
이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이원적 구조49)를 취하고

있는데,문제는 각 보험의 보상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어려
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보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의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50)

표 등이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의 범위를 약관의 작성 시에 명확히 함
으로써 설명의무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9)황윤성,자동차보험대인배상증권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
경영대학원,1997,81면.

50)대법원 1997.6.10.선고,95다22740호 판결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
3자에 의하여 차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보험
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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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사고의 범위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자배법
제3조),“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상법 제726조의 2)로 각각 다르다.그 밖에도 이원적 운영에서 오는
불편한 점이 적지 않으므로,향후 양자를 단일보험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들은 약관에 의한 보험금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이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보험의 원리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
는 보험의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다.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해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
고,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여생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감수하며 살아가
야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51)따라서 자신의 잘

못이나 조금의 과실도 없이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제에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약관에 의한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소송을 제

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으며,현행 약관상에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①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판결금액으로 하여 이원적 운영을 하고 있다.52)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2호는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강제책임보
험이라 한다)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강제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배법상의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민법상의 일반불법
행위책임,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51)민법 제764조 참조.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전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52)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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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보험
금 지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불만이 있
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나나나...보보보험험험금금금의의의 현현현실실실화화화와와와 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의의의 구구구체체체화화화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대인배상은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보험회사의 보상금 결정에 불만을 갖는 보
험소비자(교통사고 피해자)에 의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에 있어서는 현재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제 역

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약관상의 지급기준 보
다 훨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53)
또한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

이 이루어지지만,그렇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불합리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상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인(特認)제
도”이다.54)

53)특히 유아 사망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액간에는 약2.5배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며,연령이 어릴수록,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54)특인(特認)제도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
로 합의하지 않고 일반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 올 것이 예상되는 피해자 혹은 보험
가입자 등에게 민사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일정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인지,송
달료,신체감정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보상금을 결정,지급하는 제도이다.통상
법원 예상판결액의 70%~90% 선에서 금액결정이 이루어지고,명칭은 “준재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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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보보보험험험금금금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의의의 현현현실실실화화화55)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
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
으로 지급하며,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
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
다.(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1)
이 규정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이 대동소이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이중적 기준에 의해 보상을 하
겠다는 대표적 불공정 조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보험회사가
미리부터 피해자간 보상에 형평성을 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
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또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특인(特認)제도”를 법원 판결액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자동차보험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현행 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
결기준과의 주요한 차이56)는 [표3-2]와 같다.

“지급조정제도”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이 제도가 목소리 큰 소비자,든든한 배경을
가진 소비자 등을 위해 운영된다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다.

55)최영홍,앞의 논문,193면.
56)김희택,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개선방안,석사학위논문,경희대 행정대학원,

1997,48면-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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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333---222]]]약약약관관관상상상 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과과과 법법법원원원 판판판결결결기기기준준준의의의 주주주요요요 차차차이이이

222)))보보보험험험금금금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의의의 구구구체체체화화화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일부 항목의 경우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정형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원칙론
적인 언급(예컨대 치아보철비의 경우 ‘얼마’라는 표현보다 ‘금주조관보철
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표현)에 불과하여 실제의 적용에 있어 임의적,
자의적인 적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분쟁발생의 여지가 있는 보험금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약관 외에 별도의 책자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약관 지급기준 법원 판결기준

위자료

①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사망자 20세이상 - 60세미만 : 

4,500만원

*사망자 20세미만 - 60세이상 : 

4,000만원

②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

급기준 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전담재

판부의 기준 : 기준금액 5,000만원

에다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청구권

자의 제한 없이 인정

* 산 식 : 5 , 0 0 0 만 × 장 해 율 ( 사 망 : 

100%)×(100-과실비율×3/5)

동승자감액

동승유형에 따라 50%까지 감액

-무상동승, 강요동승의 경우 100% 

감액

동승자감액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운행자성의 비율에 따

라 일부 감액 인정

소득

인정

소득

입증

곤란자

정부노임단가(기술직),일용근로자임금

(사업자 및 기타)

통계소득 또는 입증에 의한 소득인

정

무직자,

주부 등

건설+제조부분일용임금/2×25일

2005년 7월 현재:1,048,675원

건설부분 일용임금만 인정(가동일수 

22일) 단 농촌은 25일 인정

세액 공제후 소득인정 공제전 소득인정

가정 간호비 극히 제한적 인정 감정결과를 참조하여 법원재량인정

중간이자공제 라이프니쯔식 호프만식

가동 년한 60세
기본:60세 특수직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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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후후후유유유장장장해해해 인인인정정정방방방법법법의의의 객객객관관관적적적 기기기준준준 마마마련련련

후유장해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장해가 남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
보상에 있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보상액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실제 자동
차보험관련 분쟁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 있는 것 같다.57)그리고 각 회사가 위촉한 자문의사 소견(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사진이나 진료기록 방사선필름 등의 검사 결과
만에 의존하여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일방적 결정을 하고,피해자측이
이에 따를 것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이 야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임의적,자의적,소극적 후유장해의 인정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유장해의 인정을 위해서는 후유장해 인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약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은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의뢰

하여 그 결과에 따르고,58)② 피해자의 치료 병,의원 및 치료의사가 장해
진단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진단 결과에 공평성 및

57)이는 의사들이 배상의학적 지식이 부족한데 기인한 측면도 있고,피해자와의 인간적
인 유대로 인해 온정적 입장에서 장해를 과잉발급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58)2003년 1월 약관 개정시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나,아직 보험실무에
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
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
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함.
물론 이와 아울러 문제되고 있는 허위진단서,과잉 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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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제3의 병․의원
에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장해진단을 의뢰하며,③ 위의 장해진단은 보험
회사 또는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이나 손해사정사 등)양측이 필히 참석하
고,각자는 장해진단에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나나...보보보상상상한한한도도도액액액 인인인상상상과과과 임임임의의의보보보험험험과과과의의의 통통통합합합59)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계속적으로 인상되어 왔고,2001년
도에는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그리고 2003년 8월 21일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자배법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여,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60)
그러나 현재의 보상한도액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책임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
다.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자배법’상 책임보험
만 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 중 약 40%는 보상을 제대로 받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예를 들면,만20세에 이른 자가
과실 없이 사망했을 경우 현재의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 손해
배상금액이 법원 판결액 기준시 약2억3천만원이 넘는데 책임보험한도액이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3천만원은 보상받을 수가 없는 문제

59)황윤성,앞의 논문,83면.
60)자배법상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등의 금액은 법률 제5조 제1
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상한도액을 8천만원
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1억2천만원으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에 심사요청을 하
였으나,심사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반대하여 차관 회의시 토의과제로 상정할 예정이
었다가 막판에 1억원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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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 된다.
표2-2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합보험 미가입율이 2003년 3월 말 기준으로

12%를 넘고 있고,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3.4%로 약48만
대 이상이 완전 무보험차량이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책임보험만을 가입
한 가해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보상한도액만으로는 턱없
이 부족하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자동차사고에 의한 인신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지금보다 최소 2배이상은 인상하여야 한다.일본의 경우 자배책
보험의 보상한도액은3,000만엔이며,자배책보험은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임의보험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
다.61)영국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에는 1인당 10억원 이상(10만 EU)
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다다...상상상해해해․․․후후후유유유장장장해해해등등등급급급 폐폐폐지지지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대인배상I약관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해 14등
급,후유장해 14등급으로 나누어 급별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2001
년 8월부터 약관이 개정되어 상해의 경우 등급은 14등급이나 한도금액은
7등급으로 통합하였다.

61)2001년 12월 26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금융청에서 2001년 6월 개정된 자배법에 근거하
여 재단법인 자배책 보험.공제분쟁처리기구의 설립을 허가하였다.이 기구는 자배책보
험,공제 지불에 관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
기관으로서 분쟁처리(조정)을 함으로써 통상의 재판에 의한 구제에 비해 신속한 해결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2004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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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해 및 후유장해 등급의 판정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평
가방법에 따라 장해율을 판정한 다음,운동 및 기능장해 사항을 근거로
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상의 형평성 문제의 야기와 보상액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오류나 임의
적,자의적 변경 내지 변칙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실제 이와 관련한 분쟁 중에서 보험회사가 각자의 회사가
위촉한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이에 피해자가
따를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아울러 등급표상의 진단명 가운데는 다
분히 의사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예를 들어 뇌좌상(상해등급구분
표상의 1급 6항,3급 13항,8급 10항),뇌진탕(11급 6항)또는 염좌(9급 11
항,9급 9항,10급 4항,11급 2항)등과 같은 진단명은 일반인이 그 진위
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그 등급도 달라 지게 된다.아울러 후유장해등급도 애매하기는 마찬가
지이다.62)결국 의사의 주관에 따라 상해 및 장해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62)두부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등급을 예로 들어보면 총 7개항으로 구분되며,그 내용은 다
음 과 같다
① 1급 3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② 1급 5항:반신마비가 된 사람
③ 2급 5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④ 3급 3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

사 할 수 없는 사람
⑤ 5급 8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⑥ 7급 4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

지 못하는 사람.
⑦ 9급 15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결국 어느 항목에 장해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감정의의 주관과 피해자의 자의적인 해석
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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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어 피해자간의 형평성 문제와 등급의 결정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현재의 상해,장해등급구분제도는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 필요
한 제도라고 보여 지고 실손보상(實損報償)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자
동차보험)에서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등급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최고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책임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이를
위해서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약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마마...친친친족족족의의의 타타타인인인성성성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는 자손보험금만을 지급하고 가족은 남(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보
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배법 제3조에 의하면 운행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가 아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인배상 I약관 제1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서는 배우자 등 운행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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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를 피보험자로 보호하는 대신 친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
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
우에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63)
그러나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경우에는 타인(남)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되어 왔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는 대법원 판례64)와 금융감독원(과거 보험감독원)

의 분쟁조정결정례65)등에서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가족공동체라는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
의 부모,배우자,자녀)을 타인(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최근에 와서는 금
융감독원의 감독강화와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동승한 친족
에 대하여 자손보험금 외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이
에 대한 보상안내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사고 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없건,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책임보험금을
63)대법원 1993.9.14.선고,93다10774판결;“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
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자 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입여부 또
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고,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
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이러한 경우의 보호
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피보험
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
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거
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64)대법원 1995.7.14.선고 95다36698호 판결,대법원 1995.5.12.선고 93다48373호 판결.
65)사건번호 97-100(1999년 2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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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공동운행자는 운행자와 그 운행의 목적,운행경비,이익의 분담관

계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공동운행자 여부는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운행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이행강제를 위해서

는 약관규정에 이에 대한 규정을 삽입토록 하고,아울러 친족간 보험사고
처리 후의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명시하도록 상법 또는 약관의 개정을 적
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바바바...형형형사사사합합합의의의금금금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도 보상하
고 있다.보상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것중
의 하나가 형사합의금이다.66) 대법원 판례는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
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성질을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배상금
으로 보고 있다.67)

66)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 가해자는 피
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이러한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67)대법원 1996.9.20.선고,95다53942판결(동지:대법원 1988.5.24.선고,87다카3133판결,
대법원 1991.8.13.선고,91다18712호 판결,대법원 1994.10.14.선고,94다14018호 판결,대
법원 1995.7.11.선고,95다8850호 판결 등)에서는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그 합의 당시에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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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거나,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특
히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실제 손해(별도의 추가부담)는 없게 되
지만 사고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있는 피해자측과의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또한 극단적인 경우로 피해자로부터 공제한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
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
게 될 가능성도 높다.아울러 형사합의금 지급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
다고 명기하거나,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합의
금의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형사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실제 보험실무에서도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빙자하여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험금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서 문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다.따라서 약관에
형사합의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무제
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로 한정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형사합의금은 말 그대로 가해자측이 형사적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으로 이해하여 가해자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
급된 것이고,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보험자는 그 보
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또 대법원 1999.1.5.선고,98다43922호 판결에서는 “교통사
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금한 경우,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
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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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청구를 못하게 규정하고,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을 지급할 때 동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여 진다.이것이 형사합의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일
치한다고 보여 진다.68)그렇게 할려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사사...한한한시시시장장장해해해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에는 한시장해에서69)평가받은 장해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추가로 인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또한 현행 약관상 장해율 기준으로 장해 위
자료를 인정하면서 최저 장해율을 5~8%로 정한 후 80만원의 위자료를 인
정하고 있다.그러나 한시장해의 경우 실제 가동년한에 비례한 영구장해
율로 환산해70)보면 5~8%이하의 장해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약
관상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한시장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청구

68)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의 지급으로 본인이 의도한 형사적 처벌의 감면이라는 목적을 달
성했고,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례법 위반의 교통사고를 당한데 대한 억울함을 보험회
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외에 소정의 형사합의금의 수수로 그 감정을 누그러뜨
리고 금전적 이득도 얻게 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된다.

69)영구장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장해감정 시점으로부터 향후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장해가 잔존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70)실무상 환산장해율을 한시장해기간을 총취업가능월수로 나누어 장해율을 곱하는 방식
으로 장해율을 계산한다.예컨대 14%,3년 한시장해가 나온 피해자의 총취업가능월수
가 200개월이라면 14%×36월/200월=2.62%가 환산장해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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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유보와 장해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약관상 규제할 필요가 있다.71)아울
러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지급에 관한 규정(예를 들면,최저장해율
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222...대대대인인인배배배상상상III,,,IIIIII개개개별별별약약약관관관조조조항항항의의의 문문문제제제

가가가...보보보험험험금금금 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 중중중 현현현실실실소소소득득득액액액의의의 산산산정정정방방방법법법72)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에서는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제조부분:중소기업협
동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이라고 규정
하면서 통계작성승인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이는 대법원
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아울러 법원의 재판실무와도 동떨어진 규
정이다.
대법원은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

거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중앙
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도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73)
또한 기술직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인정도 법원의 재판실무에서는 노동부

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현
71)대법원 판례의 경향 및 보상실무상으로는 합의시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경우는 추가
장해 청구가 불가능하다.

72)김종한,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
문,한양대 경영대학원,1997,73면~74면.

73)대법원 2001.12.14.선고 2001다9915,9922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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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약관문제의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보험소비자들과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차원
에서도 통계작성승인기관의 범위를 노동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확대하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나나...유유유상상상운운운송송송면면면책책책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제제제111444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제제제222호호호의의의 555)))

현행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중 일반면책사항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다만,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그러
나,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달라진다.예컨대 출퇴근용,

업무용 또는 영업용에 있어서 운행의 빈도,주행거리,속도 또는 운행지역
이 다르므로 위험도는 동일하지 않다.이에 따라 현행 약관에는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대비
하여 유상운송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학설과 판례는 그 효력을 인정하
고 있다.74)

74)대법원 1999.9.3.선고,99다10349판결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
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중의 사
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
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피보
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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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에는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주체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다.따라
서 피보험자가 직접 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피보험
차량을 운행했던 간에 피보험차량이 유상운송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
으로 면책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절취 또는 무단운전자가 유상운송을 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여

전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유상운송면책조항의 유효성의 재
검토 내지 면책범위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면책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의 주체를 약관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또한 이 문제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론”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

도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하여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
고 있다.75)
그러나 실제 약관상에 규정이 없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

므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
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5)대법원 1996.5.14.선고,96다4305호 판결.;“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
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
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
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그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하여
야 할 것이고,그 약관의 규정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
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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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가가가정정정간간간호호호비비비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에는 가정간호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그 인정
대상을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
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76)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경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
병에 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간병비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청구하지만,약관상의 인
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다툼이 발생한다.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에 가정간호비를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그러나 법원의 판례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정
간호비의 지급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즉 간병대상 결정절차를 구체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 등)하고,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라라...선선선택택택진진진료료료비비비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관관관련련련법법법규규규

76)법원은 가정간호비를 의사의 감정결과를 참조하여 재량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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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기준의 “치료관계비”항에 의하면,“의사의 진단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으로 하되,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이라고 규정하면서 2003년 1월1일 이전에
는 전혀 인정되지 않던 선택진료비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선택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다발하자 건설교통

부에서 1995년 6월 1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99호로 “교통사고 피해
자에게 적용하는 의료보수”를 고시하였고,1999년 9월 8일 건설교통부 고
시 제1999-274호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하였
고,2001년 1월 22일 이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2001.1.22.건설교통부 고
시 제2001-13호).
동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2항3호에 의하면,“교통사고환자

가 의료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령)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에 산정하는 선택진료비는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동 단서에
“다만,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동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
가 아니면 진료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진료비로 인정하여 보험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22)))문문문제제제점점점

선택진료비 문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병원 등
이 관련되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현실적으
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선택진료(특진)를 실시하
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03년 1월의 약관개정으로 선택진료비의 지급근거를 약관상 마련하여

보상실무에서는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라는 주치의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치료병원에 진료비 지불보증7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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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병원측에서는 향후 진료비 삭감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피해
자에게 일단 자비로 부담케 하고 있어 본 제도의 약관에의 규정취지가 무
색해지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일단 자비로 선택진료비를 지급하고 영수증과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또한 병원측에
서는 보험회사에 다른 치료비와 선택진료비를 일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
험사에서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자비로 지급한 선택진료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후 심사로 인해 병원과 피해자 모두를 상대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약관에 선택진료비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에 다
툼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아울러 보험회사에서는 선택진
료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78)대해서도
안내하고 궁극적으로는 치료비의 적정성에 대해 명확한 심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7)진료비 지불보증이란,의료기관과 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
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주로 공문을 보냄)함으로써 피해자의
진료가 개시되는 보험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78)현재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심의회”를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대부분 보험소비자들은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또한 동 기구의 설립근거가 고시에 의하고 있어 법적기구로서의 성격 규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과 병원,보험회사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기구로 전락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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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기기기왕왕왕증증증 손손손익익익공공공제제제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기왕증 등의 소인(素因)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인(素因)79)을 고려할 것인
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평소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아 평소 치료를 할 필요성

을 느끼지 않았거나,교통사고를 통해 질환이 있음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
다.그리고 기존질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기왕증의 악화)또
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환이 생기는 경우(합병증)도 있다.
그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실무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법원 판결례를 준용하여 기왕증에 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었다.즉,자
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는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직접진료
비만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동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다수 분쟁을 야기하여 오다가,2004년 8월 1일 약관개정
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의 과실상계 항에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
해 ‘대인배상 I․II,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
출시,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다만,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이라고 기왕증 손익공제를 명문화하였
다.

79)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여하는 피해자의 속성으로 기왕증,지병,
성격,기질,체격 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인(素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소인에 포함되는 ‘기왕증’과 ‘소인’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기왕의 장애’와는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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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학학학설설설 및및및 판판판례례례

피해자의 소인(素因)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은 ①
사실적 인과관계 단계에서 비율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② 심증도
의 단계에서 확률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③ 과실상계를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80)아울러 기왕증 등 피해자의 소인의 기여도 확정의 고려요
소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치료경
과,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81)
또한 기왕증 등 피해자 소인을 참작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서는,“피해자의 특정상해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상해전체에 대한 기여
도에 따라 개별손해가 아닌 전 손해(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보조구대,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후유장해로 인
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참
작하여야 하고,다만 피해자의 소인과 관련 없는 손해(예:성형수술비)에
대해서는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82)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일부에서는 현행 약관에 기왕증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기왕증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삭감을 기도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또 피해자의 소인(素因)과
80)대법원 1998.7.24.선고 98다12270호 판결.
81)대법원 1998.5.15.선고 96다24668호 판결,1996.9.10.선고,94다59677호 판결.
82)대법원 2000.5.12.선고 99다68577호 판결(동지:대법원 94다59677호 판결,대법원 99다
709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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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제는 당사자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의 하나인데 이
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현행 약관처럼 간단하게 규정하게 되면 해
석의 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좀
더 구체적인 운용기준 및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고 보여 진다.83)
즉 기왕증 여부 및 사고 기여도 판정은 해당분야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

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이러한 증
빙 없이 보험회사에서 심증만으로 기왕증이라는 판정을 내려 보험금 지급
을 지연하려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장해판정기관의 설립 등
이 요구되어 진다 할 것이다.

바바바...중중중간간간이이이자자자 공공공제제제방방방법법법84)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금지급기준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서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8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례에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과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규정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건이나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특

인(特認)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피
해자들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83)일부병원 및 의사들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판단을 하지 아니한 체 피해자측의
요구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해주고 있어 보상성 피해자들의 확산을 돕고 있으며,이
러한 보상성 피해자들로 인하여 보험금이 누수 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
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84)이동원,앞의 논문,47면.
85)중간이자 공제를 복리로 하는 계산법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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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법원의 판결례86)대로 호프만 계수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약관을 개정
해야 할 것이다.

사사사...외외외국국국인인인의의의 소소소득득득인인인정정정 및및및 취취취업업업가가가능능능월월월수수수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금지급기준 중 외국인의 월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의하면,“국내에
서 소득을 앋고 있는 자로서 월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는 그 입증
되는 소득을,입증이 불가능한 불법체류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
용되게 되어,합법적인 정상적 외국근로자에 비하여 불법체류자등에게 과
잉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와 모순이 생기게 된다.87)
취업가능월수도 마찬가지이다.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이 낙후된 저소득

국가 즉,동남아나 중국,몽골 등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국의 일용근
로자 임금이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임금의 4분의 1내지 10분의 1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이에 대해 약관상 가동년한인 60세까지를
취업가능월수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 과잉배상의 문제를 초래
하게 된다.

(((222)))학학학설설설 및및및 판판판례례례

86)현재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으며,국가배상법에서도 1998.2.19.
시행령(영 15635호)제6조 제3항이 개정되어 현재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87)2005년 9월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이 월1,167,980원인데 비하여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적은 급여를 받고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초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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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의 일실이익 산정시 그 기초가 되는 소득을 우
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와 외국인 노
동자의 본국 사이의 임금의 격차,물가수준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얻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나 물가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한
다면,당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의 차이
만큼의 큰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어 우리 국민보다 과잉배상을 받는 불
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학설은 현실적으로 불법체류가 가능할 만한 기간동안(보통 1년 내지 2

년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얻고 있었던 임금 또는
통계소득을,그 후에는 자국(自國)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부분이고,판례 역시 절충설을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입국목적과 경위,사고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체류
자격의 유무 및 내용,체류기간,체류기간의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취
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도록 하는데 대
부분 국내취업가능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대법원 판례88)를 근거로 하여 국내 체류예정기간 까지만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하고,이후는 본국의 최저임금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

88)대법원 1998.9.18.선고,98다25825호 판결,하급심판례로는 서울지법 1995.4.7.선고 93가
단88805호 판결,서울지법 1997.12.10.선고 96나57032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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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군군군복복복무무무의의의무무무자자자의의의 취취취업업업가가가능능능시시시기기기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금지급기준 중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직자의 경우 남자
군복무 의무자의 취업가능 시기는 23세,남자 군복무 면제자와 여자의 취
업 가능시기는 20세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병역법상 남자의 군복무
기간이 26개월(2년2개월)이고 계속하여 단축되어가는 추세와 맞지 않다.
물론 법원에서도 26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병역법 및 법원의 판결례를 따라 남자 군복무의무자의 취업가능시기를
22세 2개월로 해야 할 것이다.

자자자...동동동승승승자자자 유유유형형형별별별 감감감액액액비비비율율율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금지급기준 중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너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동승의 유형이 운전자(운행자)의 승낙
이 없는 무단․강요동승의 경우 감액비율이 100%로,이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귀착되는 바,일반인의 법감정과 상식과는 전혀 맞
지 않고,또 동승의 유형이 운전자의 승낙이 있고,동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운행목적이 거의 동승자에게)감액비율이 50%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수정요소 비율이 “+10~20%”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게 낮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기
준요소에 의한 감액비율이 10%인 때를 가정하면 수정요소에 의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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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으로 +20%를 하게 되면 30%가 되지만,실제 소송에서는 최
소 40~50% 이상이 되어 수정요소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동승의 유형이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의 감액비율을 법원의 판결
경향에 맞추어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반면
수정요소의 비율은 “+10~40%”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차차...위위위자자자료료료 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 현현현실실실화화화89)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부상의 경우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1급일 때,200만원과
14급의 경우 9만원의 범위(range)내에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후유장해
의 경우 청구권자의 범위를 “피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노동능력상실율
이 50% 이상이면,장해자의 연령에 따라 ①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4,500만원 ×장해율 ×70%를,② 20세미만 60세 이상이면 4,000만원 ×장
해율×70%를 지급하고,노동능력상실율이 50% 미만이면 각 노동능력상
실율의 범위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 8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 청구권자의 범위를 “사망자 본인 및 유족”으로 규정하면서

유족으로 청구권자가 되는 자들을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
매,시부모,장인장모”까지 확대하고 있으며,위자료 금액은 사망자의 연
령에 따라 ①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4,500만원을,② 20세 미만 60세
이상이면 4,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지급한다.하지만 부상의 경우 최고

89)박삼수,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
문,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199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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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액 200만원은 법원의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소액이고,후
유장해의 경우도 2004년 8월1일자 약관개정90)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지만,소송에서 인정되는 가족위자료의 폐지로 보험회사가 피해
자 본인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는데 향후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이 위자료 지급을 구하면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보험회사
는 이중 지급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사망의 경우는 위자료 인정금액은 현행 법원의 판결례와 큰 차이가 없

다.다만,사망사고의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형제자매,시
부모,처부모”등은 통상 상속권자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소송을 제
기할 경우 이들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인 바,만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이들 형제자매,처부
모,시부모 등이 보험금지급기준을 들어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전담재판부에서는 2002년부터 위자료 인정기
준액91)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오고 있다.그렇다면 현재의 지급기준상 위자
료 금액은 부상,후유장해,사망 모두 법원 판결례와 비추어 볼때 지나치
게 소액이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특히 사망의 경우 상속인
90)약관개정 전에는 가족(여기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동거중인 시부모,장인,
장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의 위자료도 인정하였으며,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노동능
력상실율별로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40만원까지 14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가족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 위자료액 ×가족1인당 인정율’로 산출하여 본인 위자료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는데,위자료 금액이 법원판결례보다 소액이고 가족위자료의 지급과
정에서 실제 청구권자인 피해자 본인과 일부 가족간에 다툼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현
약관형태로 개정하였다.

91)현재 기준금액인 5,000만원은 1998년도부터 기준으로 삼은 금액으로 그간의 물가상승
율 및 소득증가를 고려해 볼 때 최소,7,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내부이야기가
있어왔고,실제 일부 하급심에서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6,000만원으로 하여 인정한 조정
결정 사례도 있었는 바,어떤 형태로던 위자료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시대
적 요구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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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형제자매,시부모,처부모 등
은 이 지급기준에 의한 위자료청구를 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필요
가 있다.

카카카...사사사망망망사사사고고고시시시 생생생계계계비비비공공공제제제92)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사망사고시 생계비의 공제는 생활비율을 3분의 1로 보아 기초수입액에
서 정율로 3분의 1해당액을 공제하고 있고 이는 법원 실무에서도 마찬가
지이다.생계비 공제의 근거는,① 피해자의 생활비는 사고로 인하여 지출
을 면하게 된 이익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손익상계설)과,② 생활
비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기업의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손금
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노동력재생
산비설 혹은 필요경비설)이 있다.93)하지만 일실수입 산정시에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공제의 부당성에 대해 그 논리적 근
거를 설명하자면,우선
① 생계비란,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비용을의미하는것94)이고,불

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있어서“일실수입”이라함은피해자가그불법행위
를당하지아니하였더라면얻을수있는소득을말하는것으로서,위와같은의
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
다고본다.
만일 일실 수입의 의미가 장래의기대소득에서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다면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사망한경우뿐만 아니라,상해를입을경

92)생계비란 생활비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단순한 식생
활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피복비,주택비,교통비,문화비 등)을 가리킨다.

93)이동원,앞의 논문,53면.
94)대법원1994.4.12.선고 93다306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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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당연히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는일실수입을산정함에있어서장래의기대소득에서생계비를공제하지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실수입의 의미가 위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면서,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에만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은 균형을 잃
은것이라아니할수없다.
②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 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

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비용 상당의 금액을 이익으로 얻는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일실 수입의 산정 단계에서가 아니라 손익상계의 단계에서 생계비
를공제하여야 한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한편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회생

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정신적인 만족을
향유하지못하게됨으로인하여발생하는정신적인손해를위자료로서지급받
아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고,생계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얻을수 있었던 정신
적인 만족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그 생계비 상당액이라고 봄이 마땅하고 손
익상계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한 경우라고 하면 다시 그 상당의 금액을 위자
료로서지급하여야할것이다.
만일 생계비를 지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을 손익상계로서 공제
하여야한다는주장을하지아니한경우라면,변론주의원칙상그 비용을 공제
할수 없음은 당연하고,그러한 경우라고한다면생계비를 공제하지아니한사
정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생계비를 일실수입의 산정 단계에서 공제를 하는 현재의 관행상 이
를손익상계로서공제하여야한다는주장을하는경우를거의 찾기 어려운 점,
손익상계로서 공제를 한다고 하여도 다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위자료로서 가
산하여야 하므로 계산의 과정만 복잡하여질 뿐이고,손익상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과 그 결과에 있어서 상
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논리적으로 비록 생계비를 손익상계의 단계에
서 공제함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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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보
다간명한방법이될것이다.
③ 물론 위자료는,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나

이,가족,관계,재산 및교육정도,사고의 경위및결과,과실정도등사건의모
든 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
이므로,생계비를 손익상계로서공제하고난후그러한사정을포함한모든사
정을 포함하여위자료를 정하는 것이마땅하다고할수도있으나,생계비를제
외한 기대소득이 1억5천만원 이상 이라고 한다면 그 생계비로서 기대소득의
3분의 1을공제한다고하면공제되는금액만도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할것인
데,현재의 실무 관행상 피해자가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일가족에
5,000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는것을그기준으로삼고있는점을고려하면,현
재의 실무 관행은 생계비를 공제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함이
보다간명하고공정한계산방법이라고할것이다.
④ 또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생계비를 일실수입의 산정단계에서 공제하
는 방법은 이를 손익상계의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피해자에게불리한계산방법인데,위에서본바와같이마땅히 손익
상계로서 공제할 금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실수입의 산정 단계에서 공제함
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계산 방법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생계비로기대소득의3분의1을공제한다면,(가)과실상계를10%로하는
경우에는,ⅰ)일실수입 산정 단계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계
산하면 재산상 손해가 기대소득의 18/30{=(1-1/3)×(1-10/100)}이 됨에 반
하여,ⅱ)손익상계에서공제를한다면 재산상 손해는 기대소득의 17/30{=(1-
10/100)×1/3}이되어,결국기대소득의 30분의1만큼의차이가발생하게되
고,(나)과실상계를 20%로 하는 경우에는 기대소득의 30분의 2만큼의 차이
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차이는 기대소득이 크면 클수록,과실비율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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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높을수록그차이가크게되는것으로서,특별한이유없이생계비를일
실수입의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은 비록 그 금원이 공제하여야할 성
질의것이라고하여도피해자에게불리한계산방법으로서받아들일수없다.
⑤ 한편 생계비를 일실수입의 산정 단계에서 공제를 하든,손익상계의 단계
에서 공제를 하든 그상당의금원을위자료로서 보전하지않는다고 한다면,기
대소득의 3분의 1을 생계비로서 공제하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
해자가66.6%이상의노동능력이상실되는상해를입은경우보다피해자가사
망한 경우에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
는데,이러한결론이불합리함은두말할나위가없고이는결국생계비를공제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물론 사망한 경우에 보다 많은 위자료가 지
급된다고볼 수있으나위에서본바와같이 생계비를공제한사정을감안하여
다시 위자료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결론이 발생하는 것
을피할수없을것이다).
⑥ 마지막으로 생계비라고함은 사람이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필요한비

용을 말하는 것으로서이는수입의다과에따라 각기 소요액이다른 비용인데,
자신의소득 수준에 따른비용을지출하면서영위할수있는삶의 행복을누릴
권리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와는 달리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은 그러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박탈된다고 하는 결과 또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다고하는결과가되므로심히부당하다고하지않을 수없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원래 생계비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현재의 경험칙에 의한 획일적 공제비율인 3분의 1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일실수입의 산정 단계에서나 손익상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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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타...맥맥맥브브브라라라이이이드드드 후후후유유유장장장해해해 평평평가가가방방방법법법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자배법 시행령에 의한 후유장해
평가방법”과 “A.M.A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Association)방
법”,“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등이 사용되고 있는데,현 약관은 후유장해
로 인한 상실수익액 산정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
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은 직업을 279종으로 나누고 연령을 고려하고

중복장해의 경우 장해율을 병합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평가법이나,정형외
과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분의 장해는 너무 간단하다는 비판과 추상 장
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특히 약관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시 원전(原典)을 사용하지 않고 원전의 장해평가법을 단순화한 약식 평가
서를 사용하고 있어,실제 소송에서는 직업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바,이외에도 법
원의 판결례를 따라 A.M.A평가법 및 자배법 시행령에 의한 후유장해 평
가방법도 약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궁극적으로는 한국적 특성에 맞는
새로은 장해평가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파파파...휴휴휴업업업손손손해해해액액액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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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휴업손해액 산정방법은 “부상으로 인
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
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일실수익액을 어떻

게 계산 할 것이냐에 대하여,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의 감소가 생기
면 그것을 배상하고 사고 이전이나 이후나 소득이 줄지 않고 그대로 일
때는 손해가 없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차액설(差
額說)의 입장이고,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소득이 줄었느냐로 따지
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경우 그 만큼 손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설(評價說)의 입장이다.동 약관조항은 차액설의 입장에 선 것으로 실
제 수입 감소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80%를 인정하는 것은,20% 상당액
은 사고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필요경비라고 보기 때문
이다.하지만 동 규정은 법원의 판결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즉,피해
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항임)분쟁이 많고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222)))법법법원원원 판판판결결결의의의 태태태도도도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중의 휴업손해는 노동능력상실이 100%로 보아
실제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지 유무를 묻지 않고 월평균수입액 전부를 인
정해주고 있다.95)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95)대법원2002.9.4.선고,2001다80778판결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
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
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주장과 같은 입원기간동안
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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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례에 맞춰 휴업손해액은 실제 수입 감소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월현실소득액 전부를 100%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
한 소송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333...자자자기기기신신신체체체사사사고고고 개개개별별별약약약관관관조조조항항항

가가가...보보보험험험금금금 계계계산산산식식식(((대대대인인인배배배상상상 III․․․IIIIII공공공제제제 지지지급급급)))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동 약관문제는 자기신
체사고의 법적성질(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29조 및 약관규제에 관
한법률제6조”등에의하여약관의 효력이부인되어야한다는주장도 제기되
었으나,대법원에 의하여 유효라고 인정 받았다.96)하지만 그 계산방식이 복
잡하여실제각보험회사의보상직원들도지급보험금을계산하기가어려운상
황이며,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및 II에 의
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면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할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문제도발생하게된다.
예를들어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사망을 하였는
데,사망 보험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타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사망최저보상금액이2,000만원이므로,이경우에는자기신체사고에서보
상받을금액이없게된다.그리고 공제가 되는“대인배상I과II에의하여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포함하느냐,아니면 치료비만
계산하느냐에따라전혀다른결과가나오게되는데,이부분에대한명확한개

96)대법원 2001.9.7.선고2000다218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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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정의가 안 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이익
을줄수있는여지가많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일반 교통상해보험도 자동차보험의 보상과는 별도로 보상하고 있는 것
에 비추어 보면,자기신체사고도 상해보험으로서 타차의 대인배상으로 보
상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 상해보험제도의 본래의 목
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계산은 “대인배상 I과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 보험적 성격인 치료비에 한하여 공제
하도록약관상명백히하여야 할것이다.

나나나...안안안전전전띠띠띠 마마마착착착용용용 감감감액액액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2001년 8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10%~20%로 감액97)하여 지급하도록 감액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이는 교
통 사고시 부상의 악화 방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안전띠 착용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다발(주로 입증문제)하였는데,

이는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즉,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보험금이 감액되므로 손해보상을 전

액 받을 수가 없어서 불만이고,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피보험자
에게 지급보험금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므로

97)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뒷좌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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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서비스 측면에서 보아 불만이며,나아가 보험금감액제도를 두는 것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왜냐하면 감액된 부
분만큼 감독당국 및 소비자 단체의 보험료 감액 요청 압력이 증가 할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보험금 감액형태로 운영하는 약관문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안전띠를 착용하는 자에게 20%의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하게 되면 보험료의 인상효과98)도 있게 되고,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추궁의 방식보다는 의무 이행시 보너스 지급의
방식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44...무무무보보보험험험차차차상상상해해해 개개개별별별약약약관관관조조조항항항

가가가...중중중복복복보보보상상상시시시 보보보험험험금금금분분분담담담조조조항항항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개정약관 이전에는 동일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중
복시 보험금을 분담하는 담보종목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빠져 있었다.
그래서 피보험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중복보상의 문제가 있어 왔고 일

98)자동차문화의 발전과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면 대당 자동차 보험료
는 인하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그렇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손해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
고 결국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게 된다.이때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보상범위
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동차보험시장이 확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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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하급심 판례99)에서는 중복보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즉 개인사업
을 하는 사람의 자동차가 2대가 있고,기명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사
망하여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이
경우 대인배상 I또는 정부보장사업보상금 1억원을 공제한 4억원 중 무보
험자동차상해 한도액인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피보험자동차가 2대라
면 4억이 된다.
이에 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실손보상
(實損報償)의 취지에 맞게 중복보험일 경우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하여,2004년 8월 1일의 개정약관에서는 보험금 분담조항을 삽
입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약관이 개정되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법적성질이 상해보험이라고 대법원이 명확히
개념 규정을 한 상황100)에서는 현행 약관처럼 중복 보험시 보험금을 분담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본 약관조항은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다.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보험료를 각 보험계약마다 이미 지불한 상태이므로 마땅히 일반
상해보험처럼 중복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나나...무무무면면면허허허운운운전전전 면면면책책책약약약관관관101)

(((111)))관관관련련련법법법규규규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99)서울지방법원 2003.2.4.선고 2000가단186929판결.
100)대법원 2003.12.26.선고 2002다61958판결 등.
101)박영준,보험계약상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고

려대 대학원,2000,35면~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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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상법 제732조의 2(상법 제
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는 인보험(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져
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고의사고는 물론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지만,인보험에서는 고의사고의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면책되고,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경과실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규정은 상법 제663조에 의해 상대적 강행규
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무면허․음주운전중의 사고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한 상해보

험약관 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었고,대법원의 입장은 피보험자가 무면허운
전과 음주운전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자신이 상
해를 입게 된 데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그러한 운전을 했
다는 것만으로 보험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 2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다.
1999년 상법 제732조의 2에 대하여 제청된 위헌심판에 대하여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법 제732조의2를 합헌으로 봄으로써,이 규정과
상법 제663조를 이유로 상해보험약관상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을 부인해 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102)
이에 대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법규위반의 반사회적 행위로서

보험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으며 처음부터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이므
로,이들을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663조의 규정
과는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측의 반론이었다.
보험업계측에서 무면허,음주 운전자를 보험보호에서 배제해야하는 이

유로,① 무면허 음주운전의 반사회성,범죄성,② 무면허 음주운전의 고

102)헌법재판소,1999.12.23.선고 98헌가12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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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위험성,③ 보험법 원리의 훼손(도덕적 위험 방지를 통한 다수의 선
량한 가입자 보호),④ 상해보험약관상의 다른 면책사유와의 형평성,⑤
선의(善意)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성 등을 이
유로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3)

(((222)))무무무보보보험험험자자자동동동차차차상상상해해해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질질질

이 문제의 본질은 무보험차상해의 법적성질을 상해보험으로 보느냐,아
니면 손해보험으로 보느냐에 있다.
무보험차 상해를 손해보험으로 볼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손

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상해보험으로 볼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및 729조의 규정에 의해,무면허․음주운전 중의 사고도
고의사고가 아닌 중과실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대법원에서는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하

여 이 보험이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고의사고가 아닌 중과실 사고인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104)한 바 있으며,무보험차
상해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
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105)으로 정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성질을 상해보험
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2003년 1월1일 약관개정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약관상

면책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남겨
103)상법개정안으로 ① 상법 제732조의2의 상대적 강행규정성을 제거,② 상해보험절에
무면허 음주운전 등 면책 문제 신설,③ 상법 보험편에 무면허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위험행위에 대한 면책문제 신설,④ 상해보험에 준용하지 않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추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서울대 법학연구소,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대한손해보험
협회,1999,109면~117면.

104)대법원 1999.2.12.선고 98다26910호 판결.
105)대법원 2000.2.11.선고 99다5069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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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따라서 피해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
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상존하고 있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반
사회적인 범죄 행위 임에는 분명하나 상법 제732조의2가 개정되지 않는
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
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반사회성에 비추어 볼때 상법문제의 개정을 통하

여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第第第444節節節 物物物的的的事事事故故故에에에 관관관한한한 補補補償償償制制制度度度

111...대대대물물물배배배상상상 개개개별별별약약약관관관조조조항항항

가가가...차차차량량량시시시세세세 하하하락락락손손손해해해106)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2001년 8월 1일부터 출고 후 1년 이내인 차량 파손시 차량시세 하락가
격을 보상하도록 약관이 개정․시행되었으며,동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

106)한도현,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석사학위논문,한양대 경
영대학원,1996,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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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2)))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회사에서는,① 일반적으로 기능부품의 집합체인 자동차에 대하여
는 현재의 발달된 기술로서 복원이 가능하고,② 관념적으로 가치가 감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객관적으로 생기는 것은 극히 드물며
(사용가치로 판단),③ 사용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중고차는 차의 소모가
많아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인지,차의 사용자체 의한 가치감소인
지 여부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에서도 처음에는 격락(激落)손해는 특별손해라 하여 배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았다.107)
그 이후 수리를 한 후에는 일부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불능에 의한 교환가치액도 통상손해라는 판결과108)심한 정
도의 사고로 인해 차량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가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109)등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정된 격락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사고에 의한 격락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그러나 현행 약관의 지급기준(수
리비용의 10%)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07)대법원 1979.2.27.선고,78다1820호 판결,대법원 1982.6.22.선고,81다8호 판결.
108)대법원 1992.2.11.선고 91다28719호 판결.
109)대법원 1992.3.10.선고 91다42883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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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년도의 구별 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격락손해는 배상하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고경험
이 없는 차량에 한해 출고 후(자동차등록증 기재일)3년 이내(우리나라의
차량교환주기)의 차량정도까지 확대하고 실제 가격하락손해(조사에 의하
여 결정)의 일정비율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나나...원원원격격격지지지 견견견인인인비비비용용용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상 차량사고시 피해차량을 수리공장까지 견인하는 비용(견인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에 포함된다.그러나 아직까지 견인비용
의 인정기준이 사고발생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이 있는 지점까지
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소유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여행 또는 출장 중)에는 실제 거주지역의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오히려 수리
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원격지 견인비용은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그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의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는 비용까
지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실제 거주지역의 확인
과 관련하여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이는 보험회
사의 철저한 초동조사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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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대대대차차차료료료․․․휴휴휴차차차료료료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2004년 8월1일 개정약관 이전에는 대차료를 인정하는 기준이 “수
리가 완료될때 까지로 하되,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
간과 합의지연,또는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있어,피해
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합의지연 또는 수리지연(예를 들면
수리공장의 수리적체로 인하여 수리가 지연되는 등의 비의도적이고 부당
하지 않은 수리지연 등)의 경우에까지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많은
분쟁을 야기 시켜왔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의 휴업에 따른 손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나 비

사업용자동차의 대체사용 차종이 없는 경우,각 보험회사별로 자체 기준
에 의해 휴차료 및 대차료를 산정,지급하였으나,당사자간 휴업에 따른
손실금액 산정에 따른 이견 및 보험회사 간 산정금액의 차이 등으로 많은
분쟁 및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하지만 금번 약관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한 “휴차료 일람표”에 의해 보

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서 일반 소비자들
은 잘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동 일람표의 작성주체 및 기관이 명확
하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보험소비자들에게 그 적용
을 강요할 수 밖에 없어 약관개정전과 동일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
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우선 피해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합의지연이나 수리지연
의 경우에도 대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고,
또 “휴차료 일람표”를 약관에 포함시키고,작성주체 및 기관까지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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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 “일람표”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하에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자자자기기기차차차량량량손손손해해해 개개개별별별약약약관관관조조조항항항

가가가...수수수리리리비비비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①의 나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손
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하고,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 수리비가 피보험자동차의 교환가격을 넘
는 경우에 피해자가 수리를 고집하고,수리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들
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
분은 피보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110)
문제는 동 약관조항의 후단이다.예컨대 차량가격(중고차 매매가격)이

500만원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중요부품의 손상 때문에 수리비가 700
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초과수리비 200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수리를 포기하고 폐차처리를 원할 때 그 차량의
잔존가액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위 약관조항 단서를 이
유로 잔존물의 교환가격 1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0만원을 지급함으
110)대법원 1990.8.14.선고 90다카7569호 판결;“...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
는 수리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
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
에 합치되는 것이므로,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
는 피해자가 있을 때에 그 소망을 들어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
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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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동 약관조항은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
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된 문제로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한 차량가액표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만,실제 사고시에는 사고당시 차량가액표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이는 명백히 보험회사에게만 유리한 보
험제도의 운용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보상도 가입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아니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산정시 경과월수에 따란 차량감가액을 감안
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나나...도도도난난난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
해”를 포함하고 있으나,도난의 범위,예컨데 도난의 주체가 누구냐에 상
관없이 도난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
성이 높다.따라서 도난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도덕적 해
이를 막기위해서 가족의 절취에 대해서는 도난에서 제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다다...사사사기기기 또또또는는는 횡횡횡령령령의의의 주주주체체체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약관에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면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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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규정하고 있다.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란,타인의 기망에 의
해 피보험자동차를 교부하거나,피보험자동차를 보관하는 자가 그 자동차
를 영득(領得)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동 면책약관조항의 취지는 피
보험차량의 점유 또는 지배를 상실하는 과정에 피보험자의 의사가 개재한
점,피보험자동차의 피용인이 행한 횡령행위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수반하
는 사고를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다.111)
문제는 현행 약관대로라면 사기․횡령에 의한 손해는 모두 면책이고,

사기․횡령을 행하였던 자가 누구이든지,또는 누구에 대하여 행하여 졌
는지를 불문하고 면책이고,나아가 사기 또는 횡령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상실한 후 피보험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상실기간 중에 생긴 파손등의
손해도 면책에 해당되어 면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아울러 사기․횡령행위의 주체도 불명확하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사기․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광범위하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하고
면책범위도 한정하는 형태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111)최병수 편저,‘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현대정보문화사,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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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555節節節 一一一般般般事事事項項項 約約約款款款

111...중중중고고고자자자동동동차차차의의의 보보보험험험계계계약약약의의의 성성성립립립 및및및 보보보험험험기기기간간간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에 대해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로 정
하면서,예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12)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로 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와 관련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였다.그러나 그 대상을 모든 중
고자동차가 아니라 중고자동차의 구입으로 인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중고자동차 구입 후 처음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무보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제한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2...보보보험험험약약약관관관의의의 설설설명명명․․․교교교부부부의의의무무무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2)약관 용어정의 편에 의하면,‘자동차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
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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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설명․교부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638조의 3과 약관규제법 제3
조가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약관에서도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다.보
험자는 약관을 보험가입자에게 교부하고,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야 하는 법적의무를 지고 있다.그러나 보험가입자측에서 설명을 들은 적
이 없다고 부인하거나,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
원은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고지의무위반도 주장할 수 없다
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113)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설명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약관조항은 “어떤 것이든”당사자간
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고,이를 인정한다면 “모든 약관조항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114)사전에 범위를 특정하지도 않고,“중요한 내용”이라
는 추상적인 범위를 설정한 다음,설명하였는지 여부로 약관이 효력을 달
리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면에서 당사자 쌍방에 있어서 매우 비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된다.115)따라서 약관 중 어떤 내용을 설명
하도록 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그 기
준은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대법원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

113)대법원 1998.4.10.선고,97다47255판결 등.
114)이에 대하여는 ① 약관조항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② 보험계약자도 계
약의 한 쪽 당사자인 만큼 계약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③ 보
험자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에 대응하는 개시의무(dutyofdisclosure)
로 볼 수 있는데,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가 “중요한 사항‘만 고지하면 되는 것과 균
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④ 중요사항은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⑤ 대량계약의 특성상 모든 계약조항을 설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15)김성태,앞의 책,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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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지(知)․부지(不知)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것도 “당해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
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
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보험자의 명
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116)하고 있다.
판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로는,① 업무용자동차보험

에 있어서의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주운전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율체계
등이 변경)117), ② 26세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118),③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의 승계절차(서면에 의한 양도통지와 보험증권상 승인배서를 보험계약
승계의 조건으로 한 조항)119),④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120)
등이 있고
판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는,① 자동차보

험에 있어서의 산재보험 수혜자 면책조항121),② 유상운송행위 면책조
항122),위 판례와는 반대로 유상운송면책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례도 있다.123)또 ③ 사실혼 배우자가 피해자일 경우의 면책
조항124)과 ④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산정기준125)등이 있다.
아울러 감독관청이 약관을 인가할 때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약관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중요한 내용)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116)대법원 1999.9.7.선고 98다19240호 판결 등.
117)대법원 1997.10.28.선고 97다24969호 판결 등.
118)대법원 1998.6.23.선고 98다14191호.대법원 1997.8.29.선고,97다16343호 판결.
119)대법원 1994.10.14.선고 94다17970호 판결.
120)대법원 2004.12.16.선고 2004다28245호 판결.
121)대법원 1990.4.27.선고 89다카24070호 판결.
122)대법원 1992.5.22.선고 91다36642호 판결.
123)대법원 1999.5.11.선고 98다59842호 판결.
124)대법원 1994.10.25.선고 93다39942호 판결.
125)대법원 2004.4.27.선고 2003다7302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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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활자의 크기나 색깔,도표나 그림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보험모
집종사자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히 교육하여 설명의무가 보험모집 일선에
서 입법취지대로 이행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또한 “중요한 내용”의 결
정에 소비자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333...계계계약약약전전전 알알알릴릴릴 의의의무무무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약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不告知),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약관 제17조 제1항 4호의 1참조).
계약전 알릴의무(告知義務)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여기서 “중요한 사항(meterialfacts)"이란 만약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적어도 동일한 조건
(보험료,기타 담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고지의무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했다고 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
며,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이 문제되고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126)의 입장이다.

126)김선정,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최기원교수 화갑기념 상사판례연구II,1996,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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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집제도의 대폭적인 정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학설 중에는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민법상의 표현대리(表見代理)이론을 적용하자는 견해,또 사용자책
임의 법리를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입법론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 약관조항이 일부 개정

되었다.논의가 된 주요한 내용은 고지사항에서 “다른 보험계약”과 같은
것은 일반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고,고지사항 변경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기준,그리고 위험측정과 관계없는 사항의 내용이 명확하
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SAP일반조항 3조 2항 3호).이에 따라 변
경의 기준에 관해서만 개정을 하고 고지사항은 안내서 등에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127)

444...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동동동차차차의의의 양양양도도도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행 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보험회사의 승인
이 있은 후는 제외)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대법원 1979.10.30.선고.79다1234호 판결;‘...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
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고 볼 수 없다.’

127)일본 SAP一般조항 3조 2항 3호;‘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할 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
면으로 변경을 신청하고,당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그리고 당회사는 변경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당회사에 고지되더라도 당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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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약관 제18조 제1항 4호).현행 약관에서 양도 후
무보험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양도 후 무보험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양도 후 보험자의 양도 승인 전에 양수인이 일으킨 사
고의 경우(양수인이 무보험상태),② 자동차 매매 후 양도인은 새로 구입
한 자동차에 보험을 이전시켰는데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판례의 의할 경우 운행지배권이 양도인에게
잔존하는 상태로,아직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고,명의이전에 필요한 서
류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③ 피보험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명의가 잔존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양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양도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때 피보험자동차가 가족한정특약,혹은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위 ②의 경우에는 양도인은 이미 보험
을 다른 자동차에 이전한 후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도
보상받을 보험이 없게 되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무보험상태가 된다.이
와같이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무보험상태가 되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미치게 된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자동차에 체결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임의보험)은 당해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그 자동차를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무보험상태의 발생을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128)다만
보험계약이 자동 이전될 경우 양도인이 새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
에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양도 후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일정기간 담보해주는 특약이 있으면 자동
차 소유자는 마음 놓고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8)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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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보보보험험험계계계약약약의의의 해해해지지지 또또또는는는 해해해제제제

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약관 제18조 제1항 4호).보험계약해지사유 중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
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약관 제17
조 제1항 4호의 2참조).
일본 SAP약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에 대하여 통지의무의 대상

이 되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해제권이 약관상 무제한
으로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치고 있으나,129)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약관개정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666...가가가지지지급급급보보보험험험금금금 지지지급급급기기기준준준의의의 명명명확확확화화화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자동차보험약관상 가지급보험금은 자배법 제10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으며,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
전액을,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해당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0% 수준)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표3-3참조]

129)일본 SAP약관 제10조(해제0제1항 1호 단서;①당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
기재의 보험계약자의 주소에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제4조(통지의무)제1항 내지는 제6조(피보험자동차의 대체)제1항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들 사실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또는 제4조 제1항,제5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1항 내지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배서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단 제4조 제
1항 제1호(피보험자동차의 양도,차종 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
의 증가가 생긴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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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관련 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이
유는,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후유장해 보상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 또는 소송에 의한 보험금 확정시까지 관련 보험금 지
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해당 보험금 지급한도 및 기한 등
을 별도로 정하여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사
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가지급보험금은 관련 보험
금 확정 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전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그러
나 그간 가지급보험금 제도는 지급조건 및 범위와 관련한 해당법령의 해
석 적용과 이해관계자간 불평등한 법률적용 등의 문제로 다수의 논란 및
분쟁을 초래하여 왔으며,이에 따라 건전한 제도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
다.130)
[표3-3]

130)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보험회사
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강제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
된 보험금의 원활한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자배법에서도 미회수 가불금의 일
부분(70%)만을 정부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청구절차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개별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
임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할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가중
되고,전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지 못한
금액 중 정부에서 보상해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구분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보험금

근거법령 자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금감독업무시행세칙

청구권자 피해자 피해자 피보험자,손해배상청구권자

보험금

지급한도

*진료수가:전액

*기타:책임보험한도금액

의 50%

*치료비,위자료:전액

*휴업손해(부상),상실수익

액(후유장해),대물:50%

*자배법 및 교특법준용(단 

자손 및 자차손해는 50%한

도)

청구절차 없음 약관 또는 자배법 준용 일반보험금청구절차와 동일

지급기한 청구후10일 이내 청구후7일이내 청구후7일이내(교특법준용)

재제규정
보험회사의 미지급시 과

태료(2,000만원 이내)
없음 없음

기타
미회수 가불금정부보상

(7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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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현재 가지급보험금과 관련한 약관문제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어 제도로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본
약관문제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즉 “피보험자
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음이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경우”라는 표현으로 약관에 명시하면 좋을 것이다.131)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배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지급보험금의 예외적 지
급거절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제도적 안정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777...실실실손손손보보보상상상원원원칙칙칙의의의 명명명확확확화화화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 중에는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는 조항들이 있다.예를 들면,① 과실 있는 피해자
의 경우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 제27조:과실상계)이라 던지,② 대인배상I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지
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 보험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
저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던지,③ 또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
수를 산정할 때,각 연령별로 획일적으로 일정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하는
것(59세 이상~67세 미만의 경우 36월,67세 이상~76세 미만의 경우 24월,
131)이렇게 약관에 지급거절 사유를 명시할 경우,자칫 보험회사에서 동 제도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지급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
도 많으므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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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자도 12월)은 법원의 판결례와 맞지 않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
급부담만을 늘리는 조항들이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손해보험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상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위 약관조항들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第第第666節節節 特特特別別別約約約款款款

111...보보보험험험료료료 분분분할할할납납납입입입 특특특약약약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상상상법법법

보험약관에서 실효조항(또는 실효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제2
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급
기일로부터 일정기간(납입유예기간)당해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주고,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催告)
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말한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그 기
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여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해 “최고”및 “해지”의 2가지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그러나 과거 약관상의 실효조항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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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지 유예기간의 경과만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도록 하고 있었는
바,동 약관조항이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
여 무효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1995년 11월에 자동차보
험 분납약관상의 실효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2)이 내
려졌고,대한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동 약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현행
약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133)
현행 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
최고기간을 두며,납입 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효약관 제3조 제1항),납입 최고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
며(동조 제2항),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동조 제3항).

(((222)))문문문제제제점점점

약관조항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34)
① 실효약관 제3조 제1항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
간을 둡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최고기간은 실제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그 기산점을 약관에서 미리 납입기일로
132)대법원 1995.11.16.선고 94다56852호 전원합의체 판결.
133)자동차보험 실무상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미리 덧붙
이는데,이와 같은 해지 예고부 납입최고는 해석론상 허용되며,독일보험계약법 제39조
제3항 제2문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34)장경환,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의 효력 재론,보험법의 쟁점,법문사,2000.102
면~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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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② 실효약관 제3조 제3항에서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입기일 이후의 통지만을 최고로 보아야 한다면 이
조항에 의한 서면통지가 최고에 해당되어 이때부터 최고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와 같은 실효약관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최고절차를 엄격하게 밟

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매우 크고,또한 통지가 도달
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도달에 대
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의 통지를 무조건 받지 못했다고 주

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분쟁을 처리
하는 입장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보험회사의 객관적 입증
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상법 제650조 제2항과 약관에 의한 엄격한 최고절

차를 아예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
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료
로 전가되어 전체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보험의 정상적인 운
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333)))외외외국국국의의의 입입입법법법례례례

독일의 경우에는 실효조항을 무효로 보면서도 보험계약자에 의한 주소
변경의 불통지의 경우에는 도달의제(到達擬制)를 인정함으로서 보험자의
최고에 대한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독일보험계약법 VVG제10조).
영국은 우리나라의 실효조항과 같은 계약실효(forfeitureofthepolicy)

가 인정되고 있다(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인정).
일본은 우리나라 상법 제650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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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논란 없이 사용되고 있다.

(((444)))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실효약관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은 법적 형식이론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의 특성 및 실무상의 경제논리를 중시할 것인지에 있다고 보
여 진다.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현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상법의 개정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정을 위한 입법례로서는 프랑스보험법전의 태도가 참고할 만 하다.

프랑스 보험법전에 따르면 보험료 지급기간에서 10일이 경과하면 최고가
가능하고,그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담보가 정지되며 그로부터 10일이 경
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단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약정한 시기로부

터 3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이러한 뜻을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약정한 시기 1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두자는
의견도 있다.135)

222...대대대인인인배배배상상상III 일일일시시시담담담보보보 특특특약약약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동 특별약관 제2조에는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승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
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

135)장경환,앞의 논문,104면.



- 107 -

10조(배상책임;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
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 일시적 무보험 상태를 담보하기 위

해 도입된 것인데,문제는 “15일”의 기간이 자동차 등록령 제26조(이전등
록신청)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즉 위 자동차
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신청)에 의하면,“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 내
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매매의 경우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②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④ 기타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특약에서는 “15일”한가지로 고정해 두고 있어서 증여의 경우
에도 20일이 아닌 15일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이 경우 자배
법 제22조를 적용하면 증여의 경우는 20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자배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

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
료되는 날(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은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에 의하면 매매를 예를 들어 규정하
고 있는데 그 기간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때 명의이전등록신청기간은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야 할 것인데,자배법에 의하면 증여의 경우 대인배
상 I일시담보의 기간은 20일이 될 수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동 특약상의 “15일”을 자배법과 같이 “양도일로부터 명의이전 등록신청
기간만료일까지”로 변경하여 해석의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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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다다다른른른 자자자동동동차차차운운운전전전담담담보보보 특특특별별별약약약관관관

이 특약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된다.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용어풀이란에 “자가
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개인용의 경우 승용자동차,경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다목적 1·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에,업무용의 경우 승용자동차,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
자동차간에,다목적 1·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에,경·3종 승
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일한 차종
으로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의 인정범위를 보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 관념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第第第777節節節 其其其他他他 約約約款款款

111...보보보험험험금금금청청청구구구권권권의의의 소소소멸멸멸시시시효효효

(((111)))현현현행행행법법법규규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662조).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민법 제166조 제1항)통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은 보험사고발생시이다.136)

136)대법원 1997.2.13.선고,96다19666호 판결(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우리 상
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
정하고 있을 뿐(제662조),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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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부터 기산한다.

(((222)))문문문제제제점점점

실제로는 보험금청구권은 있는 데도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는 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상해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
전사고의 경우,② 책임보험에서 가족이 사상한 경우,③ 반복적이 아닌
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④ 기타 보험회사에서 면책사고로
안내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하고,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란 판례에서는 “사실상의 장애”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상의 장
애”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아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고 주장할 수 없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소멸시효는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보험회사가 법률 규정의 준수를 고집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보험회사가 면책으로 주장하고 있던
어떤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된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

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보험
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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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아울러 현행 소멸시효
의 기간이 너무 짧은 감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액”의 해석을 “지급여부 및 범위

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확정 통지한 보험금”(상법 제658조)이라고 파악하
여,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액청구권”은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급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급 확정통지한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가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시 말하면 “지급 확정통지된 보
험금을 보험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137)하면 피해자 보호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상법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둘 필

요가 있다고 본다.그 내용은 상법 제4편 보험편 제1장 통칙에 “보험금액
의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규정을 명시하고,“① 보험금액청구권은 피보
험자가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도 전항과 같다”는 형태의 입법
시안을 제시해 본다.

222...피피피해해해자자자의의의 직직직접접접청청청구구구권권권의의의 소소소멸멸멸시시시효효효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관관관련련련법법법규규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자배법,약관에 규정이 있다.138)

137)최한준,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안암법학,제13호,2001.11.3.381면~382
면.

138)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 직접청구권):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배법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제1항;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



- 111 -

(((222)))법법법적적적성성성질질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소멸시
효 기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학설로 ㉠ 손해배상청구권설이 있는데,이는 “보험자는 피보

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보험자와 피보험
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직접청구권의 본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
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139)또 ㉡ 보험금청구권설이 있는데,
이는 “책임보험계약의 구조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보험자고,가해자는 보험계약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
지는 직접청구권을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견
해”140)이다.이밖에 ㉢ 절충설이 있는데,이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손해
배상청구권에 해당되지만 보험청구권의 성질도 일부 내포하고 있다고 보
는 것141)으로,판례는 초기에는 보험금청구권142)으로 보다가,그 후 견해
를 변경하여 현재는 손해배상청구권143)으로 보고 있다.

접청구권 인정.
자배법 제33조(시효);제9조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
약관 제15조 제2항 1호;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9)이광범,책임보험에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보험법의 쟁점,법문사,2000,179면.
140)이주흥,實務損害賠償責任論,박영사,1996,497면.
141)김광국,자동차보험론,전주대학교출판부,2000,116면.
142)대법원 1993.4.13.선고 96다3622호 판결
143)대법원 1993.5.11.선고 92다2530호 판결,대법원 1994.5.27.선고 96다6819호 판결,대

법원 1998.7.10.선고 97다17544호 판결,대법원 1999.11.26.선고 99다34499호 판결,대
법원 2000.12.8.선고 99다37856호 판결 등.



- 112 -

(((333)))문문문제제제점점점

다수설과 판례는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으
나,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 제662조 적용설(피
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에 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2년),144)㉡ 민
법 제766조 적용설(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다수
설),145)㉢ 상법 제662조 유추적용설(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배상을 청구한
때로부터 2년)146)이 대립하고 있으며,이 외에 보험계약을 상행위로 보아
상사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5년)으로 보려는 견해147)도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662조를

근거로,“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이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고,대인배상 II의 경우 임의보험이므로 일반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인 바,
만일 피해자가 2년이 경과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대인
배상 I금액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는 상법 및 약관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44)))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상법 제724조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상법 제724조 제5항을 신설하여,“제2항의 청구권의 소멸

144)양승규,保險法,삼지원,1998,366면.
145)김성태,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상사판례연구II,193면.
146)최기원,保險法(신정판),박영사,372면.
147)이광범,앞의 논문,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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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33...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의의의 보보보험험험금금금청청청구구구권권권의의의 소소소멸멸멸시시시효효효

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가 되는
데,이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금
청구권”이라 하고,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
는 것을 직접청구권이라고 한다.

(((111)))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의의의 보보보험험험금금금청청청구구구권권권의의의 소소소멸멸멸시시시효효효와와와 기기기산산산점점점

피보험자(가해자)가 대인배상 I과 II,대물배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이고(약관 제15조 제1항 제1
호),이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상법 제662조).

(((222)))문문문제제제점점점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가 기본적인 것이고,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상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약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상법 제662조

를 원용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을 적용함
으로써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민법 제766조에 의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간”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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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실제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기 때
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이 적용될 것이다),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법 제662조에 의해 사고일로부터 2년을 적
용하게 되면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즉 가
해자는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전에
이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
급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게 되는 것이다.

(((333)))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보험자
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가·피해자간에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는 소멸시효는 아직 진행하
지 않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약관문제에 의거 가·피해자간에 손
해액이 확정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규정(제662조)을 개정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
멸시효를 세분하여 규정하던가,그렇지 않으면 약관조항에 소멸시효에 관
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444...손손손해해해방방방지지지경경경감감감비비비용용용

(((111)))약약약관관관규규규정정정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현 약관에서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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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약관 제10조
제1항 2호의 2).또 우리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자의 지시 유무 및
그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방지비용은 그것이 손해보상액과 합하여 보
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언제나 그 전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보험,해상보험 기타 전형적인 기업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보
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든가,손해방지비용
을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서 지출한 경우에만 손해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등의 약관문제는,상법 제
680조 제1항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어,상
법 제663조 본문에 대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자,대법원 판
례의입장이기도하다.
그런데,자동차보험과 같은 책임보험 등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복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
금액의수배에서수십배에달하는비용전액을부담하게하는것은,보험금액
에 의하여 보험급부의 한도를 정해 놓는 보험계약의 기본구조를 와해시킨다
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게된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독일 보험계약법(VVG)제63조 제1항148)에 의하면,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
의지시에따라서지출된경우에만,손해보상액과이비용을합한금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비용의 전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보험자의지시를받지않거나,그지시에따르지않는손해방지비용의지출

148)독일보험계약법 제63조(손해방지비용: Rettungskosten),제1항 보험계약자가 제62조  
  (손해방지의무: Rettungspflicht)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라    
  도, 보험계약자가 사정에 비추어 이를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 한, 보험자가 부   
  담 한다. 보험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그 밖의 손해보상액과 합하여  보험금  
  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그 지출이 요구되는 금액을 보험자    
  의 청구에 따라 선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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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손해보상액과 이 비용의 합계액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
에서만지급한다.
우리나라도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그 지시
에 따르지 않는 손해방지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손해배상액과 이
비용의합계액을 보험금액의한도 내에서만지급할수있도록상법의 개정추
진과약관상제한규정을두어야한다고본다.

555...인인인터터터넷넷넷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보보보험험험계계계약약약

2001년 8월 1일 개정약관 이후부터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약관 제
20조 제1항 단서).
앞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telemarketing,DM 등),인터

넷 보험거래(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약
관조항이 추가·보완될 필요가 있다.보험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
우에도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보험가입
을 원하는 고객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약관
을 교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경우에 무엇을 약관의 교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인터넷 등에 의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약관규제법 제3조가 예정하는 “계약의 성
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이
행방법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것이다.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 예
상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거래에 관하여 적절한 입법과 약관의 보
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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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집집집단단단소소소송송송제제제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약관조항 자체가 없다.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1
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
고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가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경우 2005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
으나,자동차보상과 관련한 집단소송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동일사고 유사 피해자의 민원성 보상

청구에 대한 약관상 항변을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보험상품과 약관을 연구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777...무무무과과과실실실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NNNooo---FFFaaauuulllttt)))도도도입입입149)

자동차보험의 No-Fault제도는 과실과 관계없이 사고 당사자에게 무조
건적으로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제도이며,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이미 무
과실책임보험(No-FaultInsurance)을 판매하기 시작했다.이것은 일종의
제1당사자의 보험인 무과실책임 보험으로서,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보험회사가 본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본

149)권택연,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보상제도의 보상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No-Fault보험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서강대 대학원,2001,115
면~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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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진료비와 상실수익(소득)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당사자 과실의 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시간 및 소송
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법률비용)을 줄이고,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즉 불법행위제도와 책임보험에 의한 자동차사고
보상제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대체 도입된 제도
인 바,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보
여진다.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실제 사고당사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
아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됨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어 사고당사자와 피해자를 함께 구제 및 보호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도입의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의 순수형 No-Fault제도150)를 채택하

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즉
현행 우리나라 대인배상 I의 보험료 수준에서 No-Fault를 강제책임보험으
로 도입할 경우 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제1당사자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현행처럼 불법행
위로 인한 과실책임을 지게 하여,대인배상II의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함
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 것을 판단된다.
즉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제1당사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고,피해자 역시 제1당사자 자격으로 자신의 보험자로부
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초과되는 금액에 한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제3당사자(보행인 등)에 대하여는 가해운전자의 보
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며,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사고당사자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는 사
고에 대한 인수(Underwriting)를 엄격하게 할 수 있고,사고를 야기한 자
는 보험료의 할증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운전자는 사고 위험

150)J.DavidCummins, RichardD.Phillips,MaryA.Weiss,‘THEINCENTIVEEFFECTSOF
NO-FAULTAUTOMOBILE INSURANCE’,JournalofLawand Economics,2001,
October,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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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교통사고의 감소 및 당사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
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상 및 후유장해가 현행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약관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일정한 급수에 달할 경우(사망사고는 제외)에 인정
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소송의 난립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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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444章章章 結結結 論論論

1.우리나라는 2004년말 현재 1,493만대를 돌파하여 1가구 1차량을 초과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그렇지만 자동차 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
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2004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신(人身)사고
를 당한 피해자는 총220,755건(사망 6,563명,부상 346,987명)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자동차보험에서 약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약관은 계약내용의 해석과 손해액의
산정 등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그러나 소비자들이 약관을 이
해하기 어렵고,보험회사에서 일방적,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함으로써 분
쟁이 발생하고 있으며,특히 소비자들은 약관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에 불
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자동차보험약관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

기되어 와서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으며,특히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요율이 전면 자유화된 이후 다양한 자동차보험상품이 개발,판매되고,
2003년부터 도입된 방카슈랑스로 판매채널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자동차보
험 약관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를 크게 약관의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와 개별 담보종목별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자동차보험의 형식과 체계에서는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자동차보험계약

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약관의 활자의 크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이 문제
는 자동차보험은 법률문제 등이 얽혀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험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접근을 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
문에 활자의 크기 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또한 보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등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이 어려
워 보험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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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
고,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개별 담보종목별로는 대인배상에서는 보험금의 현실화 및 지급기준의

구체화,책임보험 보상한도 및 상해․후유장해등급의 폐지,친족간 사고
타인성 인정문제,형사합의금 등의 문제들을,대물배상에서는 차량시세 하
락손해(격락손해)문제를,자기신체사고에서는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공
제 지급문제 및 안전띠 미착용 감액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에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유효성 문제와 중복보험
시 보험금 분담문제를,일반사항 약관에서는 개정 자배법에 도입된 우선
지급금(가지급금)조항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와 아울러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문제를 소멸시효기간의

적정성,피해자의 직접청구권,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으로 나누어 검토
하였다.
2001년 8월 1일 자동차보험요율의 완전자유화와 앞으로 다양한 보험판

매채널의 확대 및 극심한 가격경쟁체제로의 전환으로 자동차보험상품의
개발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이에 따라 약관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약관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검토한 관련 약관조항과 법률의 개선방안이 보다 심
층적인 검토를 통해 결실이 맺어질 수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형사합의금 문제와 무보험차상해의 중복보험시 보험금 분담문제,

무면허 면책약관의 폐지,우선지급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의 문제는 조속
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끝으로 무과실책임보험(No-Fault)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끝으로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자동차보험약관이 갖추어
야 할 몇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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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공공공평평평성성성의의의 확확확보보보

약관은 거래에 관한 능력이나 경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격차,거래
의 실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의 공평한 분
배가 필요하다.
특히 약관개정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지금처럼 보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하여 금감위의 인가를 받는 형태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서는 곤란하고 보험소비자 단체와 정부 관련기관과의 공청회를
사전에 거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222)))해해해석석석에에에 폭폭폭이이이 생생생기기기지지지 않않않는는는 약약약관관관

해석의 방법에 따라 대폭적인 차이가 생기는 조항은 거래 룰(Rule)의
구체화라는 약관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긴 경우에 사업자
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기 쉽게 된다.
또한 상대 소비자에 따라 사업자의 대응이 다르게 되어 소비자의 평등

한 대우라는 약관의 또 하나의 목적에도 반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해석의
폭이 적은 명확한 형태로 약관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33)))거거거래래래의의의 실실실태태태와와와 일일일치치치

약관은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야 한다.기업이 계약상
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로서 특정조항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기업의 행위는 기업의 계약상의 의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관의 규정과 거래의 실태와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거래의 실태와 약관의 문제를 합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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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이이이해해해하하하기기기 쉬쉬쉬운운운 문문문체체체

전문적인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여야 하고,어쩔수 없이 사용하는 경
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붙여야 한다.또한 활자의 적절한 크기를
확보하고,용지와 활자의 대비에 배려하며,용지의 두께에 대해서도 지나치
게 얇아 이면의 활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약관전체를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그다지 활용되지 않는 일방적인 조항을 적극적으
로 삭제하고,표 및 조목별로 쓰기를 도모하며,소비자에게 충분히 이해시
키기 위하여 분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팜플렛 등의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약관조항 가운데 그 중요정도를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배

려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약관조항의 배열을 고려하고 목차내 색인을
붙이며,또한 소비자가 주의를 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딕,색도 인쇄
등을 이용하여 이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약관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석기준이 되므로 여

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나 애매해서는 안되며,알기 쉬운 표현이
라 하더라도 계약상․법률상 “명확함”이 결여되어서는 약관으로서는 의미
가 없는 것이다.그러나 실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약관을 만든
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보험수리의 기술성이나 복잡한 계약내
용을 알기 쉽게 규정하게 되면 간결함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늘리거나 한 개의 조항의 양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55)))적적적절절절한한한 개개개시시시(((開開開示示示)))

소비자로 하여금 권리․의무관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약관의 적절한 개
시가 필요하다.계약내용이 복잡․난해하거나,부득이 소비자의 일반통념
과 괴리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계약시에 팜플렛이나 안내서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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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666)))소소소비비비자자자측측측 의의의견견견의의의 반반반영영영과과과 약약약관관관의의의 투투투명명명성성성 확확확보보보

보험계약자측도 약관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또한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측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약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국민들

의 관심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나,그렇다고 약관의 내용을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 보호
에 지나치게 주안점을 두게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가 있다.
즉,수지상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보험계약 내용인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일시에 대폭 올려 법원판결금 수준으로 맞추게되면 그만큼 보
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 자동
차보유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무보험인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
하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많은 피해를 받게 되므로
약관상 보상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이러한 사
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소비자단체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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